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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등 실제 국민

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인 기능이다.그러나 이러한 경찰제도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 배경,

정치제도,시민의식,치안여건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하여 그 형태를 달리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 방법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 되고 있

다.1)

국가경찰제도는 경찰권을 국가의 통치권으로 인식하여 국가 이해 계의 지

배아래 두고 경찰행정의 앙집권화를 추진하여 능률성을 추구한다.이에 반하여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경

찰의 설치,유지,운 에 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서 국가

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

를 해 활동하는 경찰제도이다.2)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역 정부들은 지방분권을 실 하

기 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하 다.자치경찰의 도입 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 하기 한 과제로서 제시되었고,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과제이기도 하다.3)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이 심도있게 검토된 것은 비교 최근의 일

로 1945년 국가경찰 창설때부터 간헐 으로 논의되다 시 ·정치 상황에 따

라 단되곤 하 으나 김 정부가 정책의제로 채택하면서 본격 인 논의가

시작되었다.하지만 제반여건의 미성숙으로 도입이 미루어지게 되었고 노무 정

1) 승철·곽 , “ 치경찰 도   운 에 한 연 ,”『한 치행 학 보』24  (2)  

(2010), p. 401.

2) 허진 , “ 주 치경찰 도 운 과 안에 한 연 ,” 주 학  학원 사학 문

(2008),  p. 1.

3) 술, “우리나라 치경찰 (안)  변천과 과 비 ,” 한 행 학  동계학술  문 

(2009),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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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한 특별법’에 제주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 근거(동법 제106조

-139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게

하 고,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이 설치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 시·군·구 기 단 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자치경찰제의 조기 실시를 밝혔으나 여러 가지 정치 상

황으로 인하여 당 계획과 달리 재는 답보상태에 있다.

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활동에 해서

는 국가경찰 단일체제하에서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천하지 못하

고 있으며,국가경찰은 산 인력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치안욕구에 충실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이 지 되었다.결국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고 있다.4)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와 련한 다수의 안들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계,경찰,

정부,학자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안을 제시하고 있다.5)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역 정부에서 지 까지 논의되어온 자치경찰법안

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부자치경찰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 연구범 방법

1.연구범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제도 심의 경찰제도에서,향후 확 시행될 정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합리 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해 정부의 자치경찰

법안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를 한 본 연구의 범 는 다음과

4) 우 , “ 치경찰 도 도 에 한 연 ,” 『 책연 』 3  (2009), p. 3.

5) 우 , “ 치경찰 도 도 에  안 재·개 에 한 연 ,” 『 책연 』 7  

(2009),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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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상 범 는 지 까지 논의되었던 역 정부와 정치권의 자치경찰법

안을 분석 상으로 하 다.

둘째,시간 범 는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이 처음 논의되었던 미군정시기부

터 노무 정부에서 제시한 자치경찰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자하는 이명박 정부까지를 시간 범 로 삼았다.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

정과제로 선정하여 극 인 추진 의지를 보 던 김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를 으로 살펴보았다.

내용 범 는 각 장의 내용을 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김 정부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을 해서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고 있음에 따른 자치경찰법안 제정의 목 과 범

연구방법에 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자치경찰법 제정에 한 이론 검토로서 자치경찰의 의의 필

요성과 자치경찰법 제정의 법 근거에 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자치경찰법안의 역사 배경으로서 미군정부터 김 삼 정부

(1945~1998)까지의 자치경찰법 제정 등 도입 논의에 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김 정부부터 이명박정부까지 자치경찰 도입 논의로서 각 정

부별 자치경찰법안에 해 살펴본 후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 다.

제5장에서는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치경찰법안의 쟁

에 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안을 찾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연구방법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질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제도와 련한 논문 연구

보고서,정부기 , 련단체 등의 자료,국내외 련법 등 총체 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수집된 자료에 한 분석은 질 연구방법에 기 하 다.그리고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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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방법에 의해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 김 정부 이후 재의 이

명박 정부까지 자치경찰법안 등을 으로 비교분석하고 쟁 을 도출하여 반

하고자 한다.

제2장 자치경찰법 제정의 법 검토

제1 자치경찰법 제정의 논의

1.자치경찰의 의의 필요성

1)자치경찰의 의의

자치경찰이란 국가경찰에 비되는 개념으로 경찰의 운 과 권한 책임,즉

경찰 조직권·인사권 경비부담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경찰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 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 하며 지역의

치안 수요를 반 하는데 합한 제도로 오늘날 경찰활동에 있어 주민의 력이

필수 인 에서 통 으로 자치경찰이 경찰활동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나라뿐

아니라 국가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 용

하고 있다.6)

2)자치경찰의 필요성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찰의 일원구조에 기인하는 폐해

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왔는데,국가경찰의 문제 으로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 으로 응하지

못한다는 과 지역치안에 한 자치행정의 종합성과 자기책임성이 부족하다는

6) 수, 주상, “ 치경찰 도에 한 경찰공무원  식에 한 연 ,”『한 지 치연 』 

9  (1)  통 18  (2007),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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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치안행정에 한 주민참여의 부족 등이 지 되어 왔다. 한 국가경

찰은 민생치안 등 주민보호보다는 앙정부의 입장을 변하는 치안행정을 펼쳐

왔다는 비 도 제기되었다.반면 자치경찰제는 일원화된 국가경찰체제에 비해

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확 를 토해 주민과 가까이 하

는 친근한 경찰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등에서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7)8)

2.자치경찰법안의 고려사항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재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행정구역과 일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치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자치경찰제의 도입시기에 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면시행에 따른

험성을 방지하기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다만,행정구역 계층의 조정이 있을 경우 자치

경찰 역시 불가피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자치경찰에 한 인식의 환이 필요하다.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의 일부

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 하에서 자치

경찰의 성공 운 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소권은 검찰이 보유하

되 수사권의 경우 자치경찰에게 분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수사권이 제되

지 않는 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택, 동 , “ 치경찰  도 안  과 망,” 『 치경찰연 』 1  (1)  (2008), 

p. 107.

8) <2005  에   치경찰 안 안 >

지 행 과 치안행  연계  보하고 지역특 에 합한 주민생  심  치안 비스  

공함 , 주민  복리  진하  한 지 치단체  합 행  는 한편, 가

체  치안역량  강 할 수 는 도   마 하  하여 시· · 치 에 치경찰

도  도 하 는 것 .

9) 우  (2009),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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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자치경찰법 제정의 법 근거

1.헌법 근거10)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자치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 하고 자유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을 실 하

기 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복리

와 재산을 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단체가 지역내의 주민에 하

여 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 으로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이러한 헌법 보장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는 민주정치의 이념인 견제와 균

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역 내의 자치사무를 결정할 수 있으며,헌법의 구체

임을 받아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다.11)

헌법상에서는 지방자치경찰에 하여 직 효력을 가지는 근거규정을 가지

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117조 제1항을 간 인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경찰

기능은 주민의 생명·신체와 자유,재산의 안 보호 사회질서 유지를 그 내용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그러나

사회질서유지는 반 으로 국가차원에서만 규정할 수 없고 각 지역에 따라 질

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치경찰이 타당하다.따라서 지역의 치안유지를 하여

자치경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 제도상에서 최상 의 법 근거로 헌법을 들

수 있으며,특히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자치경찰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12)

2004년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 경찰사무는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임된 임사무로 이해하여 왔다.지방분권 진에 한 특

별법이 제정되어 경찰사무에 하여 국가사무의 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10) 우 , (2009), pp. 14-15.

11) 원 , “ 치경찰 도  리  검 ,”『지 치학 보』16  (1)  (2004), p. 188.

12) 주 학, “ 치경찰 도  립 안에 한 연 ,” 청주 학 학원 사학 문 (2009),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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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로 환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다.

자치경찰의 제도 근거는 헌법에서 볼 수 있으나 헌법은 직 인 근거규정

이 아니라 간 이고 방침 인 규정이므로 헌법을 직 근거규정으로 보아 자

치경찰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그러던 것이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치경찰의 직 인 근거규정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

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 제1조의 목 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분권에 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추진과제,추진체계 등

을 규정함으로 지방을 발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제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

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새로이 제정된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은 지방자치경찰제도에 하여 직 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자치경찰

제도 실시의 직 인 근거조항이 되고 있다.13)

3.자치경찰법안14)

2004년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의 제정에 이어 자치경찰을 실질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 인 내용을 담은 자치경찰법이 입법 고되어 있다.자치경

찰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수 있는 직 이고 구체 인 근

거규정이다.자치경찰법안은 자치경찰실시의 근거이며,자치경찰법안에 의해 그

동안 숙원이던 자치경찰실시를 목 에 두고 있다.자치경찰법안은 상 법에 근거

에 의해 규정되었으며,기 자치단체에 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에 의해 근거하여 자치경찰법안에서 경찰의 자치

13) 행 지  진에 한 특별  특별  어 어 치경찰  실시할 수 는 

직  상  근거규  고 나 문 는 체  치단체   그  한시

 어 다는 다. 는   원칙에 하   침에 라 달라

질 수 어 지역주민에 사하고 민주질  립하는 치  개 에 하는 문  가지고 

다.

14) 주 학 (2009),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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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실시될 정이다.자치경찰법안은 자치경찰의 수권법으로 그 동안 국가사무

화 되어 온 경찰사무를 지방자치 사무화하고 있다.완 한 경찰사무를 자치사무

화 하고는 있지 않으나 기 사범과 질서유지차원에서의 경찰사무를 자치화하고

있다.자치경찰법안은 헌법의 질서와 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의 내용을 담

아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실시할 수 있는 직 이고 구체 인 법률이다.

제3장 자치경찰법안의 역사 배경

제1 자치경찰 논의의 약사 특징

1.자치경찰 논의의 주요 약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에 한 논의는 1980년 까지는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

하 다.자치경찰에 한 논의를 차단하 던 군사정부의 지속과 지방자치 미실

시,남북 간의 긴장 지속 등에서 그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간단하게

나마 지 까지 자치경찰에 한 논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 1948.7.17.정부조직법 제정시 미군정 당국과 민정당국 사이에 경찰의 정

치 립을 한 지방자치화를 논의하 으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 1955.9.11.국무회의에서 자치경찰 요소를 도입한 경찰법안을 상정·심의

(폐기).

○ 1960.5.24.제4 국회는 4·19 명에 따라 경찰 립화 기 특별 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립화법안에 기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여부를 검토.

○ 1985.12.치안본부는 「2000년 를 향한 경찰발 방향 연구」이란 기획안

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시·도단 자치경찰제 도입,시·도경찰 원회 리

15) 문, “한  치경찰  립 안에 한 연 ,” 동 학 학원 사 문 (2000), pp.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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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지방경찰청 설치,경정이상은 국가직,경감이하는 지방직으로 이원화).

○ 1989.2.25.내무부는 「내무부의 새로운 상과 기능」이란 기획안

「경찰에 한 지휘·감독 추진 방안」에서 경찰의 지방조직 개편방안으로 지방

자치경찰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 1989.7.행정개 는 경찰개편안에서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되,

자치경찰도입 문제는 지방자치제 정착 후 검토할 것을 건의.

○ 1990.행정쇄신 원회의「경찰행정쇄신방안」 「경찰조직개편안」에서 장

기 근방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검토.

○ 1992.7.7.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이 용역 의뢰한「2000년 경찰행정

발 방안」 경찰의 립성 확보 방안.

○ 1994.6.17.민주당 정책 원회에서 고려 김남진 교수 등 7인의 정책토론

회를 개최,경찰의 정치 립을 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

○ 1994.12.1.정균환,박실,장 달 등 10인이 제안한 경찰법 개정법률안입법

(폐기).

○ 1995.2.2.민주당 조세형 최고 원은 서울시장 출마선언과 련,시민단체

지원강화,자치경찰제도 도입,재정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

○ 1995.9.29.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의원은 북도내 공무원 2천명을 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지방자치시 를 맞아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지한 공무

원은 1천4백15명으로 체 조사 상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

○ 1997.12. 선에서 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도입을 공약하 으며 김

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으로 자치경찰제도입 천명.

○ 1998.2김 정부 내무부와 총무처 통합 행정자치부 환 경찰청은 행정

자치부 외청으로 환

○ 2003.4.경찰 신 원회 설치,제1기 한완상 원장 취임 자치경찰제 본

격 논의 등 운 모델 탐색.

○ 2004.9.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기 자치단체 심의

자치경찰 모형 발표.

○ 2005.11.자치경찰법안 국회 제출.16)

16) 양 철, 『 치경찰 』( 울: 문 사, 2008), pp.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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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공포.

○ 2006.7.제주자치경찰 출범.

○ 2006.12.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간 업무 약 체결.

○ 2007.2.자치경찰단 발 식 개최.

○ 2007.3.자치경찰사무 개시.

따라서 자치경찰제에 한 본격 인 논의는 90년 에 어들어 지방자치가 실

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17)

2.자치경찰 논의의 특징18)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 까지 자치경찰에 한 논의는 정책차원에서 약 30여

차례 이루어져 왔다.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김 정부 이 까지는 정부·여당이 주도가 되어 자치경찰안을 도입하

려는 경우는 없었다.심지어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던 1950년 와 1990년 · 반

까지도 정부·여당은 자치경찰 실시에 하여 심이 높지 않았다.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국가경찰은 정권보호에 가장 요한 조직으로 인식하여 경찰의 분권화

에 반 하 던 것이다.

둘째,국가경찰은 항상 소극 이었다.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의 실시에 해서

마지못해 방안을 만드는 등 항상 소극 이었다.1980년 후반부터 자치경찰에

해 극성을 보이기 시작하 으나,이는 수사권독립과 자치경찰제도를 국가경

찰에 유리하게 하도록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셋째,자치경찰법안 제도의 도입을 가장 극 으로 주장한 주체는 야당이

었다.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구체화 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속 주장한 것은 국가경찰이항상 여당 편에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17) 원재, “한  치경찰 도  람직한 향,” 동 학 학원 사학 문 (2011), 

pp. 23-24.

18) 양 철 (2008), pp. 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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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김 정부부터 자치경찰의 도입 주체는 정부·여당이 심이 되었다.

김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 의원들이 자치경찰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들

이 야당시 에 자치경찰 도입을 계속 요구하 던 주역이기 때문이다.참여정부에

서는 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주도형 자치경찰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자하 다.

통령은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로 하여 자치경찰 제도 도입방안을 조속하게

만들도록 지시하 고 련 부처와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등 극 인 모습으로

자치경찰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던 가장 요한 동

인이 되었다.

제2 자치경찰도입의 시 논의(1945～1998)

1.미군정부터 장면정부까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1945～1960)

1)미 군정의 미법계 경찰제도 도입 구상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미군정이 시작되고 동년 10월 21일 군정청

에 경무국을 창설하고,도지사 에 경무부를 설치함으로써 군정경찰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이와 같은 군정경찰은 군정권에 의한 군사 경찰이고 동시에 국립

경찰을 목표로 하는 임시 이며 과도기 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그러나 군정

경찰은 일제 강 기 시기 륙법계 경찰 제도를 주권 회복을 한 미법계의

경찰체제를 환하려고 시도하 으나 면 인 환은 되지 못했다.19)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당시에도 미군정청과 민정당국간에 경찰의 정치

립을 한 자치경찰 도입이 빈번하게 논의되었지만 ① 소한 국토,② 상되

는 공산주의자들의 직·간 인 침략,③ 빈약한 지방재정,④ 신속하고 유기 인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한 일원화된 조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제

도는 채택되지 못하 다.20)

19) 강 , “ 치경찰 도  도 과  운 안에 한 연 ,” 동 학 행 학원 사

학 문 (1999), pp. 51-52.

20) 진 , “「 무  」  치경찰 도 도 에 한 연 ,” 남 학  사학 문 

(2006), pp. 61-62.



- 12 -

2)1955년 9월 11일 정례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안21)

이 법안에 나타난 경찰체제의 특색은 앙경찰기 으로서 통령직속으로 3인

의 경찰 원회를 두어 경찰행정과 운 을 리 하며 집행기 으로 경무청을

두었고,지방경찰기 으로서는 특별시장과 도지사 소속하에 특별시·도경찰 원회

를 두는 것이었다. 원은 통령이 임명하는 2인의 원과 당연직인 시·도지사

1인 등 3인으로 하고,임기는 2년으로 하 으며 동일정당,사회단체에서 2인 이

상의 원을 임명할 수 없게 하 다.특별시와 도의 경찰 원회는 경찰 원회의

지휘를 받아 경찰행정사무를 장 하 다.특별시·도경찰 원회의 집행기 으

로 특별시·도 경무청을 두었고 서울특별시 경무청장은 경찰 원회가 임명토록

하여 경찰 리의 형태를 원회제로 하면서 자치경찰의 형식을 취했다.경찰의

하부기구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마다 경찰서와 소방서를 두었다.국가비상사태

가 선포되었을 때에는 통령이 경찰을 직 리하는 통령 심의 형태를 취

하고 있다.이 법안은 법무부가 제안하여 정례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친 것으로

경찰을 3인 원회의 자치제형식과 통령직속으로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시킨

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었으나 국회에 회부되지도 못하고 사장되었다.

3)1960년 5월 제4 국회에서의 경찰 립화 방안22)

이승만 정권의 유지를 하여 맹목 으로 충성하 던 국립경찰은 4.19 명

이후 국민으로부터 정치 립방안을 강하게 요구받게 되었다.이에 제4 국회

는 경찰 립화기 특별 원회를 구성하여 경찰 립화 법안을 만들었다.23)논의의

은 경찰의 리기 문제,경찰의 주체문제,즉 국립경찰로 일원화하느냐

는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느냐 하는 문제,경찰 의 자격문제,범죄수

사의 주체문제 다.국립경찰로 일원화하자는 논자는 소한 지역에 자치경찰을

따로 두면 경찰력이 약화되어 치안을 유지하기 어렵고,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상

자체경찰을 유지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논의 다.자치경찰을 두자는 논

자는 자치행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며,그것은 경찰의 자치화에 의한 민주경찰의

21) 식, “참여  치경찰  도 안  쟁 에 한 연 ,”  한양 학  행 치 학원 

사학 문 (2006), pp. 14-15.

22) 식 (2006), pp, 15-16.

23) 양 철 (2008), pp. 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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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960년 6월 7일 특별사법 원회를 통과한 경찰 립화법안의 리체계는 앙

에는 국무총리 소 하에 앙공안 원회를 두고, 원장을 포함한 5인의 원이

경찰사무를 장하며,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게 하 다. 원

장은 국무 원으로 보하고 원은 행정각부차 에 하는 보수를 받도록 하 다.

앙공안 원회의 사무기 으로는 경무청을 두고,청장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

어 앙공안 원획 임명하게 하 다.경무청소속하에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경찰

청을 두며,경찰청소속 하에 필요한 지역에 경찰서와 소방서를 두도록 하여 국

으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 다.국가경찰의 운 에 하여 지방의 공공이익

을 경찰행정에 반 키 하여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지방공안 원회를 두고 원

은 5인으로 하며 명 직으로 하 다.지방공안 원회의 권한은 서울특별시 는

도경찰청장의 보직에 한 동의와 경무 ,총경 경감의 해면건의 뿐으로 형식

인 것이다.그러나 이 법안도 제4 국회가 해체됨에 따라 폐지되고 말았다.

4)경찰행정개 심의회의 경찰 립화 법안

4·19 명 이후에 구성되는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 심의회의령( 통령령 제

1584호)를 공포하고 교육계·언론계·실업계·법조계 표로 이루어진 경찰행정개

심의회를 구성한다.24)심의회는 10여차례 토론을 거치고 경찰 립화 법안을 내무

부장 에게 건의한다.25)

이들은 보고서에서 경찰제도의 지방분권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재 행정 사법부가 앙집권화 되고 있는 이상 지방분권화된 경찰력은 원활

치 못할 뿐 아니라 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해당지역에 있는 경찰

의 시책과 운용 면에 그 지방의 견해가 반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기

하여 도단 로 공안자문 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26)

그러나 이 안 역시 출발은 자치경찰제도를 면 실시하는 안으로 출발하 지

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27)

24) 1960  6월 1  심  하 다.

25) 진  (2006), p. 63.

26) 식 (2006), p. 17.

27) 양 철 (2008),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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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정희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1963.12.～1979.10.)

박정희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을 선포하고 지방자

치를 잠정 단시켰다.당시 정부는 강력한 앙집권 형식으로 국정을 운 에 나

갔다.그 때문에 지방분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에 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박정희 정부는 정권 발족 직후에 경찰 정풍운동의 일환

으로 군인 간부 120명을 경찰간부로 특채하여 이들로 하여 경찰 운 을 주도

하도록 하 다.따라서 경찰조직은 더욱 앙집권화로 갈 수밖에 없었다.군사정

부 입장에서 보면 경찰은 군인과 더불어 요한 정권 수호자이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키는 자치경찰 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이시기에도 경찰 내부 으로는 자치경찰에 해 검토하 던 것으로 보여진다.28)

내무부 치안행정기획단의「1970년 한국경찰의 방향」보고서에서는 빈약한

지방재정규모,고속도로 통신수단의 발달로 경찰활동의 역화, 시체제하

에서 안보우선의 경찰수요로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으로 하 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 경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경

찰업무의 역화와 국가안보 해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차 으로 경찰업무를

앙 집 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자치경찰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보았

고 우리나라와 같이 토가 작은 국가에서는 앙집권 인 국가경찰제도의 일원

화된 체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지 하 다.그러나 주변 안보 험이 없어지고

주민들의 생활수 자치재정이 향상된다면 지역단 의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신 한 입장을 피력하 다.29)

3. 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논의

1) 두환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1980.9.～1988.2.)

1985년 12월 치안본부는 자체 발간한「2000년 를 향한 경찰발 방향 연구」

에서 자치경찰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이 연구의 본래 목 은 경찰의 오랜 숙원

28) , “한  치경찰도 에 한 연 ,” 남 학 학원 사학 문 (2009), p. 15.

29) 진  (2006),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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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치안본부를 내무부 소속에서 독립하여 외청으로 가기 한 안을 마련하는 것

이었다.30)이 보고서에 의하면 분권화의 기반이 조성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2000년 에는 치안본부를 합의제 원회 리 하의 치안처로 발 시키고 경찰의

민주 리와 운 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 행정을 하

여 시·도 단 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하 다.31) 한 시·도 경찰 원회 리

하에 지방경찰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경감 이하는 지방직으로

이원화하도록 하 다.

2)노태우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1988.2.～1993.2.)

(1)「내무부의 새로운 상과 기능」32)

1989.2.25내무부는「내무부의 새로운 상과 기능」이란 기획안 「경찰에

한 지휘 감독 추진방안」에서 경찰의 지방조직 개편 방안으로 지방자치 경찰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이 추진방안에 따르면,제1

안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을 설치하

여 고유사무를 담당하게 하며,국가사무는 권역별로 특별지방행정기 인 경찰지

청을 설치,경찰청장이 직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2안은 국가직과 지

방직을 혼합하여 배치하는 안으로 시·도 단 경찰은 시·도지사의 소속기 으로

경찰 을 혼합 배치하되 일체성과 앙통제권을 확보하고,교통·방범 등 고유업

무 경과와 경감이하는 지방직, 공 정보 수사 등 국가업무경과와 경정이상은 국

가직이 맡으며,시·도지사에 지방직 인사, 산,조례,규칙제정권, 내 요치안

행정정책 수립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1989년11월 제13 국회「야3당 단일 자치경찰제 법안」33)

1988년 제13 총선으로 여소야 국회가 출범한 이후,정부에서는 행정개

원회를 설치하여 국정 반에 걸쳐 제도개 안을 마련하 는데,경찰제도 개

30) 양 철 (2008), p. 132.

31) 진  (2006), p. 64.

32) 신상 , “지 치경찰  비 에 한 연 ,” 하 학 학원 사학 문 (2005), pp. 

35-36.

33) 연, “ 치경찰 도 안   운 에 한 연 ,” 공주 학 경 행 학원 사학

문 (2008),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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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는 국가경찰일원체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정착된 후

진 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제시하 다.

이에 해 야3당34)에서는 각각 제시해놓은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을 통합하여

‘야3당 단일 자치경찰제 법안’을 마련한 후 1989년 11월 30일 국회에 발의하 다.

야3당 단일 경찰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경찰조직의 정

치 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경찰제도를 기 로 하되 지방분권화를 추구하

여 자치경찰제도를 가미하는 충형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조직면에서는 앙과 지방조직으로 구분하고 앙국가경

찰조직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경찰 원회를 두고 그 집행기 으로 경찰청을 두

고 있다.지방경찰조직은 특별시·직할시·도 산하에 수도경찰 원회와 직할시·도

경찰 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리하에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특별시·직할

시·도 경찰본부를 두고 그 할하에 시·군·구경찰서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다.

조직 리 형태는 합의제( 원회제)를 채택하 다.국가그이 공안에 계되는

경찰 운 을 과장하기 하여 국가경찰 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 다.

국가경찰 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7인의 원으로 구성하며, 원 4인은 국

회에서 선출한 자를 통령이 임명하며, 원장을 포함한 3인의 원은 국무총리

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한다.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가 제청한 자를 국무

총리를 경유하여 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 다.

지방경찰은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수도경찰 원회를 두고,직할시·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경찰 원회를 두며 7인의 원으로 구성된다.이 4인은 시·도의

회에서 선출하면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었다.지방

경찰의 집행부는 지방경찰 원회가 시·도지사 산하에 둔 것과는 달리 국가기

인 경찰청 소속으로 하 다.35)

그러나,1990년 1월 3당 합당36)이후 정부와 여당은 ① 경찰업무의 고도의

문성과 기술성 ② 막 한 산 소요 ③ 경찰지휘체계의 혼란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상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34) 민주 당, 통 민주당, 민주공 당

35) 양 철 (2008), p. 136.

36) 민주 당, 통 민주당, 민주공 당  민주 당  합당하 다.



- 17 -

다만,경찰의 정치 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거 리 주무부처인 내무

부의 보조기 으로 되어있던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시키고,

치안행정에 한 심의의결기 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경찰 원회를 설치하며,

일반지방행정과의 력을 도모하기 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치안행정 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앙집권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경찰법안( 행 경찰법)

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림 3-1>야3당 단일 경찰법안

출처 :이 우 외,“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한 연구.”『정책연구』제3권 (2009).

(3)한국생산성본부의 민생치안확립방안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제도 형태,국민성향,교통‧통신의 발달과 치안상태

등의 기 외에 국가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여건 하에 그간 국가 경찰제가 운용되

어 왔고,향후에도 이러한 단기 으로 볼 때 경찰행정의 많은 분야가 국가경찰

제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라고 단되나,주민자치의 욕구도 차

고조될 것이므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37)

한 ‘경찰환경업무를 고찰하면 조직규모는 방 하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선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여,사용기술은 치안서비스의 구체 방법을 의

미한다고 볼 때,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어,조직규모의 측면에서는 집권

37) 승철, , 건 , “지 치경찰  도   한 실  연 ,” 한 행 학  

하계학술  문 (2005),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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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선식 조직이 요구되고,업무환경 측면에서는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분권화

된 조직이 합리 인 것으로 단하여 충 인 형태를 제시한다고 하고 있다.38)

(4)한국개발연구원의「2000년 경찰행정발 방안 연구보고서」39)

경찰청의 용역에 의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체제가

정착되었으나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어 가는 시 에 있으므로 자치 경

찰요소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되고 있다’라고 지 하면서 ‘단기 으

로는 행 국가경찰 체제속에서 지방자치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지방경찰청의 권

한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체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장기 으로는

자치제 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의 능률성과 조화를 꾀하는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김 삼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논의(1993.2.～1998.2.)

1)시·도경찰 원회 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1994년 6월17일 민주당 정책 원회에서 고려 김남진 교수 등 7인의 정책토

론회를 개최,경찰의 정치 립을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면서 김

충조 의원40)은 국가·지방경찰의 이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김칠

민변 변호사는 시·도단 로 지방의회의 여 하에 경찰 원회를 구성,자치경

찰제 도입을 주장하 고,안상수 경실련 변호사는 일본식 충형 자치경찰도입

주장한 바 있다.이 희 경찰 교수는 경찰민주화에 결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황우 동국 교수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경

찰제 주장하 고,정세욱 명지 교수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공안 원회를 통한

자치경찰제 주장하 다.41)즉,시·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 원회가 시·도경찰 원

38) 병 , “참여  치경찰  도 안  쟁 에 한 연 ,” 한양 학  행 치 학원 

사학 문 (2006), pp. 28-29.

39) 과, “ 치경찰 도 도 에 한 연 ,” 동아 학  책과학 학원 사학 문 (2002), 

p. 61.

40) 가·지  2원   치경찰  도 , 시·도지사가 리하는 합 행

 지 경찰 원  치, 경 상  가경찰, 경감 하는 지 경찰  , 앙 가 

한 산  시·도간 재 격차에 역비 하여 지원하는 안  시하 다.

41) , “한  치경찰  도 안에 한 연 ,” 연 학 행 학원 사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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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1994.12.1.정균환,박실,장 달 등 민주당 10인이

제안한 경찰법개정 법률안에서 자치경찰제의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 으나,폐기·

처리되었다.이 안에 따르면 시·도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방경찰 원회의 리하

에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할구역내의 경찰사무를 통할하고 시·도경찰

청 상호간에는 력과 공조를 하도록 하며,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정이상 경찰

은 국가공무원으로,경감이하의 경찰 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시·도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하의 경찰 은 시·도지방청장의 제청으로 시·도지방경찰 원회의 동

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었다.

2)국민회의,자민련「야2당 공동발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3당 합당으로 집권한 문민정부가 지방자치를 시행하게 되자,1996년부터 새정

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두 야당이 경찰의 자치경찰화를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민의 정부’출범 직 인 1998년 1월에 제시된「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구체 시안으로 평가된다.42)

이 도입방안 역시 국가경찰제에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충형 경찰제도를 취하

고 있어 그 의 야3당안과 동소이한데,그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43)

앙의 국가경찰조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경찰 원회를 두고 그

리하에 집행기 으로 경찰청을 설치한다.국가경찰 원회는 원장과 17인의

원으로 구성하고, 원 9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9인은 국무총리가 제청

한 자를 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하며,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

고 있다.지방의 자치경찰조직으로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시·도경찰 원회를 두

고, 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원으로 구성한다.다만,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

의 할 하에 둠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이 특

이하다.시·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직원 경정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시·

(2008), p. 76.

42) 식 (2006), p. 19.

43) 연 (2008),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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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시기 논의주체 주 요 내 용

1948년
미군정과

민정당국

-경찰의 정치 립을 한 지방자치화 논의

-국립경찰형태로 결정

1955년

9월 11일
국무회의

-시·도지사 소속하에 3인 시·도경찰 원회 설치

-시·도경찰 원회의 집행기구로 시·도경무청신설

1960년

5월 24일
국회

-4·19 명 이후 국회 경찰 립화법안에서 국립경찰과

자치경찰로의 이원화 여부 검토

-국회 해체에 따라 폐지

1972년
치안행정

기획단

-안보 해 감소,지방재정능력 향상 조건으로 지

역단 의 자치경찰 도입 검토 필요성 제기

1985년 12월 치안본부

-2000년 를 향한 경찰발 방향 :시·도단 자

치경찰제 도입

-시·도경찰 원회 리 하에 지방경찰청 설치

-경감이하는 지방직으로 이원화

1988년

11월 25일

균환 등

6인 국회의원

-일본식 앙,자치 이원화 경찰제 도입안

-시·도경찰청장은시·도자치단체장이지방의회동의로임명

-지방경찰재정은 지방재정으로 함을 원칙

1989년

야3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단일 자치경찰제 법안

-경찰기구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국가경찰제를

기 로 하는 충형 자치경찰제 제시

- 행 경찰법 여당 단독 의결로 폐기

1989년

2월 25일
내무부

-경찰에 한 지휘감독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검토

-제1안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

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경찰 원회와 국가경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통

령이 임명한다.경감이하 경찰 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면서도 경찰청장이 시·도경

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이

하다.

이러한 국민회의·자민련 공동발의 자치경찰제 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

당의 반 44)로 의결이 되지 못하고 표류되다가,두 당의 연립정권으로 출범한 국

민의 정부에서 정부와 여당이 새롭게 마련한 자치경찰제 법안에 의해 체되었

다.

<표 3-1>미군정시기부터 김 삼 정부까지의 자치경찰 논의 과정

44) 당시 여당 었  신한 당에 는 남 치  안보 실에  후 치안  한 간첩  

 경찰  담당하고 고, 치안여건에 어 도 죄양상  단  역 동  어가는 

므  치경찰  도  많   상 , 욱  특 지역에  특 당  치

단체    지  악하고 는 실에  치경찰  지 치 과 지역 지  향

에 우  우 가 므  지 치  경찰  보 하여야 할 필 가 다는  들어 

치경찰  도 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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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국가직과 지방직의 혼합배치

(국가직과 지방직의 계 업무분할 방식)

1989년 7월
행정개

원회

-지방자치제 정착 후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 검토 제안

-1단계 :시·도지사와지방경찰이 산상 조 계유지

-2단계 :지방경찰청장의 시·도지사 추천하에 임명

(지휘감독권한은 경찰청정에 둠)

-3단계 :시·도지사 하부에 지방경찰 원회,지방

경찰을 설치 →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1992년

7월 7일

한국개발

연구원

-2000년 경찰행정발 방안 :경찰 립성 확보방안

-장기 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

-지방경찰은 자치단체내의 치안유지에 한 포

업무담당

1994년
민주당

정책 원회

-고려 김남진 교수 등 7인의 정책토론회 개최

-경찰의 정치 립을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998년

야2당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발의 자치경찰제 법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을 한 경찰법 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출처 :이 우 외,“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한 연구.”『정책연구』제3권 (2009).

제4장 김 정부 이후 자치경찰 논의

제1 김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과정(1998.2.～2003.2.)

김 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김 통령이 오랜 야당 생활
을 해오면서 극 인 자세로 도입을 주장해 왔던 계로 경험이 많아 별다른
비 없이 정부여당이 일사천리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진행하 고,자치경찰제 도

입에 소극 이던 경찰도 극 으로 도입 안을 내놓는 등 이 시기에는 자치경찰
제에 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시기 다고 할 수 있다.자치경찰의 도입단
에 해서는 국가경찰 조직에 국가경찰 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을
집행기 으로 원회의 리를 받도록 하고 있고,자치경찰 조직으로는 시‧도지
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 원회를 두고 그 리 하에 집행기 으로 지방경찰청을
둔다고 하 다.이 시기의 자치경찰제의 도입 단 는 역자치단체로 하 으며,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모형으로 하 다고 볼 수 있다.45)

45) , 숙, “ 별 지 치경찰    치경찰  과 ,” 한 행 학  

계 학술  문 (201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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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회의정책기획단의 경찰법 개정 법률안

국민회의·자민련 연합으로 정권을 잡은 “국민의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을 100 국정과제 하나로 선정하 다.이를 추진하기 해 1998년 7월 국민

회의 당내에 ‘자치경찰제 정책기획단’을 발족하 고,이와 공조하여 정부에서도

경찰청에 ‘경찰제도개선기획단(후에 경찰개 원회로 확 개편)’을 설치하여 6개

월에 걸쳐 각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작성 한 후 당·정 의를 통해 이견을 조

율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법안을 발표하 다.46)

이 안은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충형으로 하되 도입단 는 특별시,

역시,도 단 로 하고 있다.

1)국가경찰조직

국가경찰조직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경찰 원회를 두고,집행기 인 경찰

청을 리한다.국가경찰 원회는 원장을 포함 7인의 원으로 구성되며,국회

의장과 법원장이 각 2명씩 추천 하고,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원장과 상임

원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 국가경찰 원회는 경찰행정에 한 기본방침과 처리기 을 심의·의결

하며,경찰청장 시·도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하되 2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47)

2)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조직은 시·도지방경찰 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두고,그 리 하에

시·도지방경찰청을 둔다.시·도지방경찰 원회는 원장과 상임 원 1명을 포함

한 4인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비상임 원 에서 호선한다.비상임 원 2인

은 시·도의회가 추천한자를,2인은 국가경찰 원회가 추천한자를 시·도지사가 임

46) 양 철 (2008), p. 140. 

47) , “한  치경찰  에 한 연 ,” 강원 학 학원 사학 문 (200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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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시·도지방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

방경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방경찰청장 할 하에 경찰서장을 둔다.시·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

원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자치경찰

의 재정은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사무 련 산은 국고에서 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48)

2.경찰개 원회의 자치경찰제안49)

경찰체제는 국가치안과 지역치안 조화를 기하기 해 국가경찰제와 자치경

찰제의 충형을 취하고 자치경찰단 는 역자치단체인 특별시· 역시·도 단

로 하며 경찰행정의 립성을 확보하기 해 경찰 리기 으로 국가경찰 원회

와 시·도경찰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국가경찰조직50)

국가경찰조직은 굼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 3인, 버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2인 추천으로 통령이 임명한 7인 원으로 구성된 국가경찰 원회를 두며,이

리 하에 경찰청을 두되,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

하도록 하 다.

2)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조직으로 시·도경찰 원회를 두고 원장 포함 5인의 원으로 구성

하며 상임 원 1인을 포함하여 시·도지사가 3인,시·도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원장은 비상임 원 에서 호선하며 시·도경찰사무에

한 일반 방침과 처리기 을 심의 의결한다.시·도경찰청을 설치하고 자치경

찰고유사무와 국가경찰에서 임한 사무를 수행한다.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

48) 지 , “지 치경찰  도  쟁 과 람직한 ,” 경 학 학원 사학 문 

(2009), p. 25.

49) 우  (2009), pp. 48-49.

50) 양 철, 게 ,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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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도경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하

며 그 할 하에 경찰서를 둔다.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제정으로 경찰청장

이 임명한다.

3)사무

시·도경찰사무는 할구역내의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되 자치경찰사무는 국

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 인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며 국가경찰사

무는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 조정 통제 하에 수행한다.

4)신분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경찰청과 그 부속기 소속직원과 자치경찰에 소속된 경

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5)재정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미흡한 을 고려,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3.경찰청 개정 법률안51)

경찰개 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당·정 의를 통해 일부 이견을 조율

하여 경찰청안으로 1999년 5월 4일 발표하 는데「경찰법개정법률안」의 발표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에 한 논란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

켰다.국민과 형사사법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반응이 나

타났다.그러나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이해 계의 첨 한 립은 결

국 자치경찰제 논의를 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1) 재 , “ 치경찰  도  거  합리  도 안,” 연 학 학원 사학 문 

(2004), pp.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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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경찰조직

① 국가경찰 원회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경찰 원회를 두고, 원장과 상임 원을 포함한 7인

의 원으로 구성한다.자치행정을 총 하는 행자부와의 연계성 확보를 해 행

자부 차 을 당연직 원으로 하고,나머지 6인의 원은 국무총리가 상임 원 2

인( 원장과 상임 원)을,국회의장과 법원장이 비상임 원 2인을 각각 추천

하여 통령이 임명한다.국가경찰 원회는 국가경찰사무에 한 일반 방침과

처리의 기 을 정하여 그에 의해 경찰사무가 수행되도록 하되,개별 ·구체 집

행에는 여하지 않도록 한다.

② 경찰청

국가경찰 원회에 경찰청을 두며,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의 제청으로 국

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경찰청 소 사무를 수행하고,국가경

찰사무에 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조정·통제한다.

2)자치경찰조직

① 시·도경찰 원회

시·도에 시·도경찰 원회를 두고, 원장과 상임 원을 포함한 5인의 원으로

구성하며,시·도지사가 2인,시·도의회가 2인,국가경찰 원회가 1인을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경찰 원회는 시·도의 경찰사무에 한 일반 방침과 처리기 을 정하

여 그에 의해 시·도경찰사무가 수행되도록 하되,개별 ·구체 집행에는 여하

지 아니한다.

② 시·도경찰청

시·도경찰 원회에 시·도경찰청을 두며,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가 경

찰청장의 의견을 듣고 시·도경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한 자를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한다.



- 26 -

시·도경찰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시·도경찰사무를 수행하고,경찰청

장의 지휘·감독 조정·통제를 받아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한다.시·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를 두며,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

명한다.

3)경찰사무 배분

모든 경찰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국가의 치안책임에

련된 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열거하여 한정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

무 역에 한 침해를 방지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 수행하거나 시·도경찰에 임하여 처리한다.

국가경찰사무 가운데 경찰법제,치안정책 등 정책임안사무는 경찰청에서 직

수행하고, 역사건·사고, 간첩작 ,경호·경비 등 국가공안사무는 경찰청에서

지휘·감독 하며 각종 경찰통제,통신,교육훈련 등 국 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사무는 경찰청에서 조정 는 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52)

4)인사

경찰청과 그 소속기 의 직원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 경찰 은 국

가공무원으로 하고,경찰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용한

다.

시·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감이하 경찰 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시·도경찰청

장이 임용한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원회가 정한 기 에 따라 매년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

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시·도경찰청 상호간 경찰공무원의 교류를 통하여 균형

있는 인력배치를 도모한다.

5)재정

시·도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경찰 재정교부 ,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의 입 ,기타 시·도 경찰에 속하는 수입 으로 충당한다.

52) 우 , 게 ,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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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자민련 공동

개정안

국민회의 정책기획단

개정안

경찰청 개 원회

수정안

국

가

경

찰

원

회

제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원장과 17인의 원

* 원 9인은 국회추천,9인은

총리제청-> 통령 임명

* 원자격 제한: 역군인,검찰,

경찰,안기부 근무자로 퇴직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원의 임기는 4년이며,정치

활동 불가

*정당 기타 정치활동 불가

제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원장과 6인의 원(상임1)

* 원 2인은 국회의장 추천,

2인은 법원장 추천->국무

회의 의결 후 통령이 임명

* 원자격 제한: 역군인,검찰,

경찰,안기부 근무자로 퇴직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당 당 이탈 후 3년 미

경과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

연임가능

*정당 기타 정치활동 불가

제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원장과 6인의 원(상임1)

*총리 제청후 통령이 임명

* 원자격 제한: 역군인,검찰,

경찰,안기부 근무자로 퇴직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당 당 이탈 후 3년 미

경과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

연임가능

*정당 기타 정치활동 불가

시·도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의 기타 여와 국가경찰사무에 소요

되는 경비는 부 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시·도경찰에 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하여 시·도에 시·도경찰경비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국가의 산범 내에서 시·도 경찰의 경비를 보조하고,시·도

경찰 경비보조에 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장한다.

<그림 4-1>1999년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 시안

출처 :이 우 외,“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한 연구.”『정책연구』제3권 (2009).

<표 4-1>국민의 정부 경찰법 개정안별 쟁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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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경

찰

원

회

*제21조 특별시장, 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

원회를 둔다

* 원장 포함 10인의 원으로

* 원장 원으로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원 5인은 시도의회가 임명

하고,5인은 시도지사가 임명

* 원임기는 4년

*제21조 특별시장, 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

원회를 둔다

* 원장과 상임 원 1인 포함

4인 원으로 구성

* 원장과 원은 명 직으로

하고,상임 원은 지방경찰청장

계 에 상당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시도지사가 원을 임명하되

2인은 시도의회가 추천한

자를,2인은 국가경찰 원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

* 원임기는 3년,1차 연임가능

*제21조 특별시장, 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

원회를 둔다

* 원장과 6인 원으로 구성하되,

원 1인은 상임으로

* 원장은 원 호선하며,

상임 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으로 하되,지방경찰청장에

상당하는 직 으로 함

*시도지사가 원을 임명하되

2인은 시도의회가 추천한

자를,2인은 국가경찰 원회가

추천한 자를 임명

* 원임기는 3년,1차 연임가능

인

사

*시도지방경찰청의 경정이상

경찰 은 국가공무원으로,경감

이하 경찰 은 지방공무원으로

*시도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 경찰 은 지방청장의

제청으로 지방/국가경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통령이 임명한다

*시도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 경찰 은 지방청장의

제청으로 지방경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

경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인사에 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는 국가공무원법을

용한다

*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

경감 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인사에 하여는 경찰

공무원법 는 지방공무원법을

용

*시도경찰 소속 경정이상 경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시도경찰청장의추천과경찰청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명하며,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시도경찰청장이 임명

산

* 국고지 경비를 제외하고

시도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가 부담

*시도 필요경비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국고에서 보조

*시도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에서 부담

*시도경비의 일부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의하여 국가

산범 안에서 보조

*시도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에서 부담.그 재원은

시도 일반회계 입 , 통

령령이 정하는 범칙 등.

*시도경찰 경비 일부는 국가교부

출처 :이종수,“자치경찰제도 도입을 한 모형의 설계:한국경찰 개 방안으로

서의 분권화 략,”『연세행정논총』제24집 (1999)

제2 노무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과정

1.자치경찰 도입 배경

1)공공의제 선정53)

53) 양 철, “참여 에  치경찰  도 실 에 한 연 ,” 한 행 학  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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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도입은 선에서 시작되었다.노무 민주당 통령후

보는 통령선거 1주일 인 2002년 12월 10일에 선공약으로 자치경찰제실시

를 제시하 다.노무 통령 후보는 “우리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 확립”과 경찰

의 정치 립을 강화하고,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경찰 제도를 획기

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하 다.노무 후보는 통령 당선 뒤 통령직 인

수 원회에서 12 국정과제 에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을 12 국정

과제 하나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 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주요정책추진

상으로 선정하 다.이로서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이 정부의제 직 인 공공

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2)지방분권로드맵54)에서의 자치경찰55)

공공의제가 정부의제로 선정되기 해서는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의 주제이기 때문에 지방분권분야에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에 있어서 지방분권분야의 제도화란 지방분권로드맵과 지방분권특별법

이다.56)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은 지방분권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세계화,시민사

회의 성장에 의해서 시 요구와 필요가 되었다는 제하에 분권형 국가운

패러다임으로의 환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비추어 보아

재 우리나라 경찰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 다.

▪ 지역치안수요에의 효율 응 미흡

▪ 치안행정에 한 주민참여 부족

▪ 지방행정의 종합성 부족

▪ 지역치안에 한 자기 책임성 부족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지방분권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개선 방향을

문 (2008). p. 15.

54) 참여 에  원리   시한 지  하여 진해나가고 는 신

지 원 (2003.4.7. )에 는 참여  5 간 립  지   진 가 건

 한 지  비 과 합 청사진  시하는 ‘참여  지  진 드맵’  

하 다.

55) 양 철 (2008), pp. 154-155.

56) 양 철 (200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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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07년 2008년

법안

국회통과

시범실시 비

▪시행령 제정,조례·

규칙안, 표 약안

마련 등

▪채용·시험·교육

▪시설·장비·복제

시범실시

▪평가,문제 발굴,

개선 등 보완

▪본실시 신청 자치

단체 수

면실시

제시하고 있다.

▪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 행정

-국가경찰,자치경찰 역할분담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

▪ 치안행정에 한 주민참여 확보

-주민 친화 서비스 제공

▪ 치안행정의 종합 수행

▪ 지역치안에 한 자기 책임성 확보

이를 실시하기 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시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표

3-2>와 같은 일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 다.

<표 4-2>자치경찰 로드맵

출처 :양 철,『자치경찰론』,2008.

2)지방분권특별법57)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지방자치경찰에 하여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

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58)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 추진 근거를

마련하 다.

이러한 법률규정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권의 선언에 의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지방분권특별법의 법률 규정은 안정

57) 양 철 (2008), p. 155.

58) 지 특별 , 10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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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측가능성이라는 법률의 속성에 의해서 자치경찰을 지속 으로 추진할 수

있는 터 을 마련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2.자치경찰도입 논의 개요59)

참여정부에서는 통령 선거 공약인 자차경찰제와 련하여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합한 주민 생활 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한

편,국가 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인 기반을 마련하기 하여

시·군·구 자치구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합동회의,해외 지 시찰 등을 거쳐 ’04

년 7월 13일 정부 시안을 마련하고 ’04년 8월 19일 계 장·차 회의,’04년 9월

10일 지방분권 토론회,’04년 9월 16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최종 으로 시·군·

자치구에 자치경찰을 두는 “주민생활 심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확정하 다.

이후 자치경찰제 실무추진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치경찰제의 주요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해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에 련 교수 등 문가로 구성된 ‘자치경

찰 특별 원회’를 두고,실무추진기구로 앙정부 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로 편성한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 하게 되었다.실무추진단에

서는 도입방안을 하나의 법률로 구체화하여 “자치경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

출하 다.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 에 시범 실시를 통하여 장단 을 악하

기 하여 최종 으로 17개 시범실시를 자치단체를 선정,발표하 으며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자치경찰제는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 국제자유도시조

성을 한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창경 61년 사상 처음으

로 ’06년 7월 1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 한 38명의 자치경찰로부터 격

실시되었다.

59) 규향, “ 치경찰 도 운 안에 한 연 ,” 학 책 학원 사학 문 (2009),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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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의 자치경찰 방안60)61)

1)주민생활 심의 자치경찰 창설방안

시·군·구 보조기 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하고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

며 자치경찰 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그리고 자치경찰의 주요사무

는 지역교통,기 질서,생활안 등 행정 서비스 치안을 담하는 것으로 하

다.

이 방안은 국가경찰 체제의 장 유징 역치안 수요에 효율 으로 응하

기 하여 행 경찰 제도의 골격(조직 인력)을 유지하면서 만든 안이다.자

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력 체제를 강화하기 하여 재의 치안행정 의회 운

을 개선하여 치안행정 의회를 설치하되 구성에 지방의회의원 시민 표들

의 참여를 확 하고 치안행정 의회의 결정에 법 구소력을 부여하며 시·도지

사 직속 ‘지역치안 력 ’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2)시·도 역 단 경찰 원회 설치방안

이 안은 지 까지 자치경찰 논의 과정에서 주류의 안으로,합의제 행정기 인

시·도경찰 원회와 독임형 집행기 인 시·도 경찰청으로 자치경찰을 구성하는 방

안,경찰 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나 지방경찰청장은 통령이 임명하며,그 업

무는 수사·정보까지 포함한 범 한 경찰사무를 담당한다.

3)기 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 방안

시군구청장 소속하에 자치경찰을 설치,업무도 포 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며

거의 부분의 국가경찰 기능이 이 된 자치경찰 형태이다.자치경찰의 책임자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 임명하며 도든 자치경찰 은 특정직 지

방공무원 신분으로 하는 안이다.

4)단체장의 기 장 인사 여 방안

60) 양 철 (2008), pp.176-180.

61) 행 치  치경찰 실무 진단,『 치경찰  진 간보고 』(2008), pp.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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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민생활 심의

자치경찰 창설

역 단

경찰 원회 설치

기 자치단체

단독 자치경찰 운

주요
이념

 민주성 주민 응성  정치 립성 효율성  민주성 주민 응성

실시
단

 시·군·구 기 단  시·도 역단  시·군·구 기 단

조직
형태

 독임제(자치단체장)

 자치단체 보조기

 경찰 원회제

 시·도지사 직속기

 독임제(자치단체장)

 자치단체 직속기

인사
리

 자치단체일반인사 원회  지방경찰 원회  지방경찰인사 원회

책임
자임
명

 단체장이 임명

 지방경찰 원회 제청으로

통령이 자치경찰장 임명

(국가경찰 원회·경찰청장의견)

 지방의회 동의,단체장이

자치경찰서장 임명

경찰
신분

 특정직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경정이상)

 지방공무원(경감이하)

 경찰서장 고유사무

처리자는 지방공무원

 국가사무처리자는 국가

공무원

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통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국가경찰 원회,경찰청장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수행
사무

 고유사무

 지역교통,기 질서유지,

환경·생 등 행정경찰사무

 국가사무,고유사무 병행

 생활안 ,수사,경비,정보,

교통기타공공안녕과질서유지

 고유사무,기 임사무

 생활안 ,교통,주민안 ,

기 질서

장
 주민 응성 치안

만족도 제고

 지방행정의 종합성 구

 효과 역치안수요 응

균질의 치안행정 가능

 정치 립성,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책임과 권한 소재 명확

 이상 지방자치실 방안

(책임과 권한의 일치)

단
 지역간 치안불균형 우려

 상호갈등 시 치안공백

발생우려

 행정 책임소재 불명확

 주민에의 근 성 부족

 역치안수요 응 미흡

 단체장의 권한 비 화

가장 소극 인 자치경찰제 시행 안으로 재의 국가경찰기 을 그 로 유지하

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인사시 자치단체장이 개입토록 하는 방안이다.

<표 4-3>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의 자치경찰 방안

출처 :행정안 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자치경찰제 추진 간보고서』,2008.

4.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

경찰청은 항상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민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국가경찰이 독 체제가 무 지게 되고 국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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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력과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여정부가 출범하고

2003년 4월에 경찰청도 경찰청 신 원회내에 자치경찰분과 원회를 두어 자치

경찰제도입을 만들기 시작하 다.국가경찰이 자치경찰안을 만든 이유는 노무

통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실시를 연계하여 자치경

찰을 추진하 기 때문이다.그러나 국가경찰이 제시한 자치경찰제 모형은 국가경

찰 심의 자치경찰운 모형인 일본모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안은 역 정권에서 경찰청이 내놓은 자치경찰안과 큰 차이가 없고 자치경

찰을 국가경찰산하에 두고 실제로 리하겠다는 것이다.심지어 경찰서 과장 인

경정도 국가직으로 하겠다는 안으로 지방자치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이 때문에

이 안은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원장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5.시·도지사 의회의 자치경찰법안

정부안의 자치경찰제도에 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 를 하는 기 이 역자치

단체다. 역자치단체가 반 하는 이유는 실시단 를 역자치단체로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역자치단체는 지 까지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가 실시단 가 모두

역자치단체인데 왜 참여정부만 기 자치단체로 하느냐는 것이다.

역자치단체는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국 시∙도지사 의회에 자치경찰

제도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의결기 인 시∙도 경찰 원회를 설치하여

시∙도 경찰청을 리∙운 하도록 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62)

6.노무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참여정부 안인 ‘주민생활 심의 자치경찰제’의 주요 골자는 행 국가경찰조

직·운 시스템은 그 로 유지하면서,시·군·구청장 소속 하에 직속기 으로 자치

62) ○ ’05. 4   시·도 공동 견  ( 가경찰 직  지 , 역단 도  등)

    ○ ’05. 8   치경찰 안 고에  시·도 공동 견 가

    ○ ’05. 6   시도지사 주 언문 (실질  치경찰  도  재 )

    ○ ’05.10   시도지사 공동  (실질  치경찰  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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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를 설치하여,자치경찰은 방범순찰,사회 약자보호,교통안 단속,

기 질서 유지,지역시설·행사 경비,특별사법경찰사무 등 주민생활에 착된 치

안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이는 국가경찰제의 장 과 지방분권의

취지를 조화롭게 구 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63)

1)법안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1)기본원칙64)

자치경찰법안은 자치경찰의 조직 작용 등에 한 법률로써 자치경찰법이라

는 별도의 법률을 신규 제정하기로 한 것은 새롭게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도의 상

징성을 고려한 때문이다.이 자치경찰법은 국가경찰의 조직·작용·인사에 한 경

찰법·경찰공무원법·경찰 직무집행법과 지방행정의 조직·인사에 한 지방자치

법·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용 는 용하면서 특례를 두었다.

한 자치경찰법안은「주민생활 심의 자치경찰제도는」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 우선 ‘분권’과 ‘자율’이라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 다.즉,

국가와 지방이 합리 인 역할분담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지방 스스로 자

기 책임 하에 창의 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 다.

한 일방 인 결정이 아닌 많은 토론과 학습을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과정

을 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해

노력하 다.

자치경찰법 형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경찰 련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상징성을 살리면서,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 제11조 제

3항에서 자치경찰제도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명칭도 자치경찰법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63) 행 안  치경찰 실무 진단 (2008), p. 82.

64) , “한  치경찰도 에 한 연 ,” 남 학 학원 사학 문 (2009),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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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자치경찰법 제정의 기본원칙

출처 :행정안 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자치경찰제 추진 간보고서』,2008.

(2)기본방향65)

① 자치경찰 행정에의 주민 참여보장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참여와 통

제가 제도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 단체장이 자의 으로 경찰권 운용을 방

지하기 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이 통제수단으로는 시·군·구 시·

도에 주민이 참여하여 치안행정에 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자치경찰의 창설과 폐지에도 주민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치단체에 실질 인 법집행력 확보

기 자치단체는 이제까지 다수·극렬 민원에 시달려 정당한 법집행을 포기하거

나 행정기 이 민간경비업체를 동원하여 법을 집행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따

라서 자치경찰이 기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부

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은 직무범 할구역 내에서 불심검문,범죄 방 제지,장비사

용 등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동일한 권

한을 부여한다. 한 특별사법경찰사무는 국가경찰에 고발형태로 의뢰하 는데

보건· 생·환경·산림 등 17여종의 사무를 자치경찰이 직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의 권한을 부여한다.

③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를 공동수행

경찰사무는 국가 목 사무와 지역 사무로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고,

65)  행 안  치경찰 실무 진단 (2008), pp. 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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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진압업무가 유기 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계 으로 분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의 자치경찰 입법례66)에서도 치안

사무는 ‘기 임사무’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일

정 범 내에서 공동으로 지역치안사무를 수행하되,지역 ·시간 으로 역할범

를 구분한다.구체 인 한계는 경찰서장과 단체장이 정하도록 하여 업무혼선과

갈등을 방하도록 한다.지역주민입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경쟁 인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경쟁에서 탈락한 조직

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 치안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업그 이드될 것

이다.

④ 주민의 선택에 의한 실시의 보장

자치경찰 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치경찰 시행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한다. 랑스,스페인67)에서도 자치경찰의 실시여부와 조직형태를 당해 지방정

부의 조례에 임하고 있다.자치경찰 는 규모나 재정상황에 따라 감당하기 어

렵거나,당해 지방정부의 주민의 요구가 약한 경우에는 자치경찰을 설치하지 아

니하고 국가경찰로 하여 지역치안수요에 응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우리의 경우는 의무 으로 는 강제 으로 경찰사무를 기 자치단체의 사무

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

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도입에 따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자치경찰 실시에

한 사 비를 통해 제도 도입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기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자율 인 단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선택권은 기 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어 지방자치와 분권

66) 프랑스 지 치  L2212-1 “시  가  행 통  아래에  치경찰과  업무  

담당한다.”

   스  치안 직  1  “①공공안  가  고 한 한  그 지는 가  책 다.

   ②지 는  내에  공공안  지에 참여한다”.

   태리 시경찰 도  1  “시청  가  규 하는 식에 라 시경찰업무  리할 수 다”

67) 프랑스 36,763개  치단체  코뮌  3,500곳에 (9.5%) 치경찰 실시하고 다.

   

년 자치경찰의 수 기초자치단체 수

1984 5,641 1,748

1993 10,977 2,849

1999 13,098 3,030

2010 18,000 3,500
  

   스  역17개 주  3곳과 치단체 8,053개  5,500곳에  치경찰  시행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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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더욱 부합하게 된다.

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력체제

자치경찰은 주민친화 인 지역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요구에 응하는 맞춤형치

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국가경찰은 날로 기동화 지능화 역화되고 있는 범

죄 수사와 국가체계를 유지하기 한 규모 집회·시 ,경비,경호,정보,보안

업무 등을 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국가 체 인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한 국가·자치경찰간의 상호 력은 공조·지원 갈등·분쟁을 의·조정하기

한 기구의 설치·운 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의 운 상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국가경찰의 지도·조정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되어야 한

다. 한 국가·자치경찰 자치경찰 상호간에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은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찰 교육

훈련기 등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소요경비는 기 자치단체 부담 원칙

소요경비는 원칙 으로 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국고보조 ,범칙 등을확

보하여 국가가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⑦ 시범실시

자치경찰제 도입과 련하여 면실시에 앞서 시범실시를 통해 시행상의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한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마

련하 다.

2)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자치경찰법안」68)은 제1장 총칙,제2장 자치경찰의 조

직 사무,제3장 치안행정 원회 지역치안 의회,제4장 자치경찰의 직무수

행,제5장 경찰상호 간의 계,제6장 자치경찰에 한 지원 감독,제7장 자치

경찰공무원,제8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구체 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8) 2005. 11. 3  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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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치경찰 의 설치(안 제4조,제24조 부칙 제4조제27항)

주민생활 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한 단 의 지방자치단체에 자

치경찰 를 설치하여,해당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 한 반 되도록 한다.따라서

시∙군 자치구에 자치경찰 를 설치하되,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자치

경찰 를 신설 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

공무원으로서 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한다.

(2)자치경찰의 사무(안 제6조)

자치경찰은 생활안 지역교통 지역경비에 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

특별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한 사무를 수행한

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 사무수행 방법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르되,구체 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약으로 정하

여 공표하도록 한다.

(3)치안행정 원회 지역치안 의회의 설치(안 제9조 내지 제11조)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 할 기구를 설치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업무 조 조정을 하여 시·

도지사 소속 하에 치안행정 원회를 두고,시장·군수 구청장 소속 하에 지역

치안 의회를 두도록 한다.

(4)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자치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다.자치경찰공

무원은 ｢경찰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응 구호를 요하는 자에 한 보호조

치,주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손해를 방지하기 한 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

고,필요한 최소한의 범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무기를 휴 ·사용

할 수 있으며,직무수행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등을 국가경찰

에 인계하고 행범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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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실시단 기 (시·군·구)

조 직

 행 경찰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가·자치경찰의 이원 구조

 시군구에 직속기 으로 ‘자치경찰 ’신설

 시도에 치안행정 원회와 시군구에 지역치안 의회를 설치 국가·지방

경찰간 상호 조

인 사
 자치경찰에 한 인사는 시군구청장이 행사

 국가경찰에 한 인사는 행 유지

(5)자치경찰에 한 지원 감독(안 제20조 제22조)

자치경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효율 인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하여 자치

경찰에 한 지원 감독이 필요하다.국가는 자치경찰에 하여 재정 인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치경찰사무와 련하여 시·도지사는 치안행정 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처분에 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시·군·자

치구 의회 의결에 하여 시장·군수 는 구청장으로 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행정자치부장 는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자치경찰사무에

하여 감사를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6)시범실시(안 부칙 제2조)69)

자치경찰제의 운 상황을 미리 검하고 문제 을 사 에 발굴하여 보완하기

하여 자치경찰제 면실시70)에 앞서 일부 시군·구에 하여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 다.71)

<표 4-4>참여정부 자치경찰제 추진내용

69) 2005. 4. 1~4.20(1차), 8.29~9.5(2차)에 걸쳐  지 치단체  상  시 실시 망 지

역  공 하 , 39개 치단체가 하 다. 시 지역  규 는 신청 시·도별  각 1개 

치단체  하는 것  원칙  하 , 울·경 는 규 , 치단체 수, 치안수  등 특

수  고 하여 각 2개 치단체  하 다.

울 산 천 주 울산 경 강원 남 남 경 경남

강남

문
달 평 동 울주

포천

과천
주 산 주 강진 남해

70) 치경찰 안 칙 1 (시행 )   공포 후 6월   내에  통  하는 날

 시행한다.

71) 치경찰 안 칙 2 ( 치경찰  실시에 한 특 )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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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분  특정직 지방공무원(모두 시군구 소속)

사 무

 국가경찰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별도조직,공동사무 -방범,교통,경비 등

 특별사법경찰사무 범 에 한하여 사법경찰권 부여

(보건· 생·환경·건축 등 17개)

상호 계  치안행정 원회와 지역치안 의회에서 상호 조 조정

재정부담  제도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일정 부분 지원

출처 :행정안 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자치경찰제 추진 간보고서』,2008.

제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과정

1.자치경찰 도입 논의개요72)

2008년 1월, 통령직 인수 는 기존 정부안을 근간으로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통합 운용권,시∙도치안행정 원회의 기능 강화 등 역단체 기능을 일부 보

강한 수정안을 잠정 확정하 다.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한 노력의 주요법 근거를 마련한 것

은 2008년 2월 29일「지방분권 진에 한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자치경찰제

의 도입의무를 명시하게 한 것이다.73)2008년 5월 27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계

기 간 조정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74)2008년 7월

에는 경찰청∙행정안 부 공동으로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7월

72) 강 주, “지  강  한 치경찰 에 한 연 ,” 경상 학 학원 사학 문 

(2012), pp. 83-84.

73) 11 (특별지 행  비 등) ①  가는 특별지 행  수행하고 는 사무  

지 치단체가 수행하는 것    사무는 지 치단체가 담당하도  하여야 하 , 

새 운 특별지 행  치하고  하는 에는 그 능  지 치단체가 수행하고 는 

능과 사하거나 복 지 아니하도  하여야 한다.

  ② 가는 지 에 한 지 치단체  한과 책  강 하고, 지 에 한 주민참여

 하는 등 치 도  개 안  마 하여야한다.

  ③ 가는 지 행 과 치안행  연계  보하고 지역특 에 합한 치안 비스  공하  

하여 치경찰 도  도 하여야 한다.

74) 남재 , “ 치경찰 에 한  가경찰 들  식,” 『경찰학 』 5  (2)  (201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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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 원회 심의∙의결,2008년 7월 18일~29일 계기 의견조회를 거쳐

당정 의를 추진하 으며,2009년 2월 6일 지방분권 진 원회에 자치경찰제 도

입정부안 실행계획 심의∙의결이 있었다.75)

이명박 정부에서 당 계획된 자치경찰제 추진시한을 보면 2008년 하반기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2009년 하반기에 1년간 시범실시 후,2010년 하반기부터

국 확 실시를 목표하 다.그러나 ’08년 10월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행정체

제 개편을 연계 논의키로 결정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완료시 인 2014

년 6월에 자치경찰제 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 다.76)

2.기본방향

먼 국가경찰의 골격을 그 로 유지하면서 지방분권 취지를 조화롭게 구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단,국가경찰의 안정된 치

안역량과 남북분단 규모 집회시 등 실 여건을 감안하여,국가경찰체

제의 근간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역∙기 )수행사무를 고려하여 시∙군∙구 단 자치경

찰제를 도입하되, 역단 법집행력 강화 역과 기 단체 간 형평성 제고를

해 시∙도에 자치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다시 말해,주민생활과 한 사무는 기 단 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지

방자치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시∙군∙구 단 로 도입하되,시∙도에도

권한을 부여하는 혼합형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이는 자치경찰을 통해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착형 치안서비스’강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 역할분담으로 국가 체 인 치안수 향상 주민치안만

족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75) 상수, “지 행 체  개편에  치경찰  도 안 연 ,” 『책 연 보고 』 

2009-10 (2009), pp. 71-72.

76) 통  지 행 체 개편 진 원  2012  주 업무계 에  2014  3월 통합 

치단체 치  , 통합 치단체  도시 특    개 하고, 2014  6월 치

( ) 개편 안에    진, 道 능재 립에   진, 주민 치  실시·운  

 진, 치· 치경찰    진  료한다는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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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치경찰 소 원회 활동77)

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 원회 산하 자치경찰소 원회가 2011년 8월

공식 으로 발족되었다.이는 행정안 부 산하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과는 별도로

출범하여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해 주도 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자치경찰제 소 원회는 원장 1명, 원 2명,실무 원 3명으로 총 6명으로 출

범해 미래 한국 자치경찰제의 기본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주요과제는 그동안 역 정부들이 추진했던 자치경찰제의 문제 을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 이 있으며,정부,여야, 역자치단체,기 자치단체,경찰,학계,시민단

체에 의견을 반 한 합리 인 자치경찰제모형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

도록 기 토 를 구축해 주는 것이다.

이른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14년까지로 알려

져 있다.이 기간 안에 창원시와 같은 거 기 자치단체에 맞는 자치경찰 모형도

구상해 내야 한다.이 법안은 2012년 5월 19 국회의원들과 2012년 12월에 당선

되어 2013년 2월 25일 취임하는 새 통령 정부와도 겹친다.

본 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논의는,

첫째,기존의 자치경찰법안에 한 심층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에 한

연구는 무엇인가?

둘째,기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행하게 된다면 창원시와 같은

거 기 자치단체에 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를 어떤 형태로 출범시킬 것인가?

셋째,지 까지 구상되어 온 자치경찰제의 핵심 내용이 특별사법경찰 분야가 주

류를 이루고 있었고 역시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그 조직,권한,범 등에

해 보완하고 추가 연구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이다.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경찰 분야를 완 히 분리해서 자치경찰이 특별사법경찰업무로 취 해

나가는 일은 가능할 것인가?

넷째,기존의 추진안들에 해 추가 으로 연구용역들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등에 해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77) 강 주 (2012), pp.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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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78)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도입단 를 시·군·구에 자치경찰 를 설치하는

것이며 장은 자치총경아나 자치경정으로 하되 선택 으로 실시한다는 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시도에 치안행정 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자치경

찰 원회를 두어 국가경찰과 치안 력 조정업무를 장한다는 것이다.조정기

능을 보좌하기 해 국가경찰 이 치안 력 으로 배치된다.79)

(1)조직구조

도입단 로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 ’를 설치하되 선택 으로 실시할 수 있

으며,자치경찰 장은 자치총경 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하되 필요시 개방형으로

보직을 부여하 다.심의·의결기구로 치안행정 원회(시·도)80) 자치경찰 원회

(시·군·자치구)를81)두고 국가경찰과 치안 력·조정을 하고,시·도 치안행정 원회

운 지원과 시·도지사의 자치 경찰 지원·조정 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자치경찰

지원 을 설치하고,치안 력 (국가경찰)배치한다.

(2)사무

사무로는 방범순찰,사회 약자 보호,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교통소통

리,교통법규 반 지도단속,시·군·구 공공시설 지역행사장 등 경비 등 주민생

활과 한 분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별사법경찰사무로 자치단체 보

유 환경·식품· 생 등(17종)을 수행한다.국가경찰과의 구분은 공동수행사무로서

역할분담과 사무수행 방법 등은 상호간 약을 통해 구분한다.

78) 지 , “지 치경찰  도  쟁 과 람직한 ,” 경 학 학원 사학 문 

(2009), pp. 46-48.

79) 신 ,  지 행 체 개편 진 원  통해  본 치경찰  과   고찰, 『 치

경찰연 』 5집 (1)  (2012), p. 12. 

80) 원 원  11  하 , 시·도지사가 하고, 2  , 행 지사(행 시 ), 지 경

찰청차  당연직  하고, 9  도( 역시), 도 ( 역시 ), 경찰청에  각각 3 씩 

천한다. 원  당연직 원  아닌 원 에  한다. 원  주 능  시·  치경

찰 간  쟁 , 시·도  시·도 가경찰청간  업무    등  다.

81) 치경찰 원 는 지역주민 가운  10  내 원  하 , 시 · 수가 하는 , 

1/3  시· , 1/3  경찰 , 1/3  시 · 수가 천한다. 치경찰 는 시· · 치  

직  치한다. 치경찰  시 · 수· 청  치경찰 원  동  얻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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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무집행

직무 집행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일반범죄 수사권은

없고,범죄 발견시 국가경찰 인계하며,국가경찰과 구분하되 지역특성을 살리면

서 국 으로 통일된 복장을 하며,무기는 필요최소한 범 내에서 지방경찰청

장의 승인을 받아 휴 ·사용·장비는 국가경찰과 동일(표지로 구분)하다.

(4)인사·교육

자치경찰은 시·군·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되며,자치경찰 장은 ‘자치경

찰 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 등이 임명한다.채용에 있어서는 최 설

치 시 유인책으로 승진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경찰 특별채용이 실시된다.

한,채용시험,교육훈련 등은 국가경찰에 탁 가능하다

(5)국가경찰과의 계

국가경찰과의 계는 등 력 계이며,경찰력 운 상황·경찰통계 등을 상호

통보,상호지원,시설장비 공동이용 통신망 설치 등 조의무가 있다. 한

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

찰을 지휘·감독한다.

(6)자치단체장의 자의 운 방지

매년 자치경찰활동 목표와 성과를 ‘자치경찰 원회’를 통하여 공표하여 활동성

과 목표를 공표하게 하며,보직·승진· 보·징계 등에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별도의 인사 원회를 설치한다. 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법을 용하되,감사

시 문성 있는 국가경찰을 참여하고 보강한다.

(7) 역단 기능 보강

시·도 치안행정 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약으로 이루어지며 자치

경찰간의 분쟁조정,자치경찰의 지원·평가 통합운용 등에 한 심의·의결을

한다. 한,시·도지사는 역단 의 법집행력 보강을 해 일부사무에 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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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7 국회제출안 18 국회제출안

도입

단
기 (시·군·구)/선택 도입  기 (시·군·구)/선택 도입

조직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국가·자치경찰 이원 운 )

 기 단 자치경찰 (직속기 )설치

 주민참여 기구 설치
-시·도 치안행정 원회(심의·의결)

-시·군·구 지역치안 의회( 의·자문)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국가·자치경찰 이원 운 )

 기 단 자치경찰 (직속기 )설치

 주민참여 기구 설치
-시·도 치안행정 원회(심의·의결)

-시·군·구자치경찰운 원회(심의·의결)

사무

 지역 생활안 ·교통·경비 등 국가경찰

과 공동사무( 약)

 17종 특별사법경찰사무

 지역 생활안 ·교통·경비 등 국가경찰

과 공동사무( 약)

 17종 특별사법경찰사무

인사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자치경찰 장(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은

시장 등이 임명

 최 설치시,국가경찰을 차상 계

특별임용 가능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

 자치경찰 장(자치총경·자치경정)은

자치경찰운 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 등이 임명

 최 설치시,국가경찰 차상 계

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특별임용 가능

역

기능

 치안행정 ,약 분쟁의 조정등

 시·도지사,시정명령 감사권 등

 치안행정 ,약 분쟁의 조정 등

 시·도지사,시정명령 감사권 등

 시·도지사,자치경찰 통합운용권

 시·도에자치경찰지원·조정을보좌하는

기구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력강화를 해국가경찰공무원배치

시 으로 할권 내의 자치경찰을 통합 운용한다.그 상은 행정상 강제집행,특

별사법경찰사무, 규모 행사 등 교통사무를 말하고,시장·군수·구청장과 의

시·도 치안행정 원회의 심의·의결의 차를 거쳐야 한다. 한,시·도지사의 효

율 인 보좌를 하여 ‘자치경찰지원 ’을 설치하고 ‘치안 력 (국가경찰)’을

견 배치한다.

<표 4-5>17 ,18 국회 제출 법안 비교

출처 :행정안 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자치경찰제 추진 간보고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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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모형

출처 :행정안 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자치경찰제 추진 간보고서』,2008.

5.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유기 의원안의 비교

노무 정부는 랑스,스페인,이태리의 경우처럼 기 단 에서 자치경찰제를

실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 다.이에반해 한나라당 유기 의원은 정부안에

항해 시·도 역시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었고,

이 양자는 17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2008년 2월 이명박

통령이 취임하고 18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유기 의원은 두 번째로 2009

년 11월 이른바 「경찰법 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79조의 규정에 의해 표

발의했다.82)

유기 의원이 경찰법 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제도

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서도 지방분권 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며,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

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지역특성에 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

민의 복리르 증진함과 아울러 국가경찰과 함께 국가 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82) 들  , 진, 신학 , 엽, 해, 해걸, 수, 진 , 철래,  

원 등 10  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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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다.

따라서 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각

각의 조직 소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국가경찰은 공·정보·마약·테러 등

의 국가안보와 국제범죄,강력범죄 사무 등에 한정되도록 하고,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 ,지역치안을 포함한 일반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되 이를 시·도 시·군·r

의 경찰조직에 효과 으로 분장되도록 조정하여 국가 체의 치안행정 민생

치안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83)

1)조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형태로 운 하되,자치경찰은 특별시· 역시·

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과 시·군·구 자치경찰로 분류한다.시·도에 시·도지사

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요구에 련된 사항,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

장의 임명제청 해임건의 등을 심의·의결하기 하여 시·도 자치경찰 원회

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할 구역 내의 민생치안에 한 사무를 장하게 하기 하여 특별시장· 역

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자치경

찰 를 둔다.자치경찰본부에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 에 자치경찰 장을

둠 자치경찰 소속하에 자치지구 는 자치 출소나 자치치안센터를 두도록

하 다.따라서 국가경찰은 시·군·구 경찰서까지 행체제를 유지하되 재 지역

치안의 담기구인 지구 와 치안센터의 상당한 조직과 인력을 자치경찰 로 이

·조정하게 된다.

2)사무

국가경찰은 공,정보,보안,강력범죄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며,자치경찰은

역자치경찰사무와 기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한다.

역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본부 운 사무, 역범죄진압·수사, 역지역경비

에 한 사무,국가경찰,자치경찰 와 력 응원에 한 사항,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해 역사무로 정한사항이 있다.

83) 신  (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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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치경찰사무는 범죄 방활동,지역경비 사무,지역교통 안 과 소통에

한 사무,지역 일반범죄 진압·수사에 한 사무,법령과 시·군·구 조례에 의해 자

치경찰사무로 정한 사무 등 지역 민생치안을 담토록 한다.

3)직무집행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사무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해 포 수사권을 행사

하는 등 국가경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4)인사

시·도 본부장은 시·도 경찰 원회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 본

부장은 자치 치안정감,자치 치안감 는 자치 경무 으로 보하며 자치경찰 장

은 시·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며,자치경찰 장은 자치총

경 는 자치경정으로 보하되,시·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 장을 개방형직 로 지정하여 운 할 수 있다.

자치경찰본부의 자치총경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

로 시·도지사가 임용하고,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 본부장이

임용하되 자치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면직은 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한다.자치경찰 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 장의 제청으로 시

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한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자문하기 하여 각 자

치단체에 경찰공무원인사 원회를 두도록 하 다.

5)경찰 원회의 구성과 권한

자치경찰의 정치 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하여 시·도지사 소속의 시·

도 경찰 원회를 두고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시·도 경찰 원회는 자치경

찰 사무의 일반 방침과 처리기 을 결정하고 역 자치단체의 자치경찰본부와

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경찰 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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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부 안
유기 의원

(시도지사 의회)안

조 직

▪ 국가·자치경찰 이원구조

▪ 시·군·구에 자치경찰과 신설

▪ 국가·지방경찰 간 업무 조

▪ 국가·자치경찰의 이원구조

▪ 시·도지사소속자치경찰본부,시·군·구청장

소속자치경찰 ,시·도경찰 원회신설

인 사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임명권 행유지

▪ 시·군·구청장이 자치경찰 임명

▪ 자치단체장이 시·도 경찰 원회 제청으

로 할경찰서장임명

자치경

찰신분
▪ 특정직 지방공무원 ▪ 특정직 지방공무원

사무·권

한

▪ 방범·교통·보건·환경 등

▪ 20개 항목 사법경찰권 부여

▪ 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 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법경찰권 부여

재정부

담
▪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 원칙 으로 자치단체 부담

▪ 법률에서 정하는 항목은 국가부담

6)지방자치단체에 한 재정 지원

산 수립을 이원화하여 자치경찰 설치·운 에 필요한 산은 시·도지사가 수

립하고84)기 자치경찰 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85)자치경찰 필요경

비는 해당 역자치단체 기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국가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86)87)

<표4-6>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유기 의원안의 비교

출처 :김필두,“2012년 자치행정의 동향 망.”『KRILAFocus』제42호 (2011).

84) 시·도지사는 시·도 원  심 · 결  거쳐 수립한다.

85) 산수립에 어 는 시 · 수· 청  수립한다.

86) 2012 도 치단체  재 립도는 특별시(88.7%), 역시(68.6%), 도(34.85%), 시(37.1%), 

(16.4%), 치 (36%)  치경찰 도 시 재원 보가 가  큰 걸림돌   것  상  

에 라 가  재 지원  가피하다.

87) - 여, 여  경비, 연  담   재해보상에 필 한 경비

     - 경찰 양시  지· 리  경찰학  훈  필  경비

     - 경찰통시시  지· 리  경찰통신필  경비

     - 죄감식 시  지· 리  죄감식에 필  경비

     - 죄통계 필  경비

     - 경찰  차량·   경비 비 비 필  경비

     - 경   경비 필  경비

     - 가 안 에 한 죄, 특수 죄 수사 필  경비

     - 무  공격사태 처 치, 처사태 처 치  가 과 공동  행해지는 

치에 과한 훈  필  경비

     - 죄피해  등에 한 에 한 사무처리 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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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각 정부별 자치경찰법안의 비교

1.자치경찰의 행정이념88)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 내지 행정인이 수해야 할 활동규

범이나 행동기 을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기본 인 목 ,수단에 한 일련의 지속

인 가치라 할 수 있다.이러한 행정이념을 통하여 자치경찰제에 있어서도 자치

경찰이 추구해야 할 행정이념으로 합법성,민주성,효율성,정치 립성,합목 성,

응성,분권성 등을 꼽을 수 있다.이 합법성,합목 성은 공통된 이념으로 세

정부 모두 포함된다.이 분야에서는 각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이념만을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89)

1)김 정부

김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의 행정이념으로 정치 립성과 효율성을 시
하 다.정치 립성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안하든 상 없이 경찰은 흔들
림 없이 경찰 본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경찰이 독자 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단하는 조건으로서 정치 립성을 제시하
는데 정권 는 정치 차원에서의 의도와 무 하게 객 이고도 공정한 수사
권의 행사를 확보할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

효율성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의미한다.효과성은 행 의 결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 이며,조직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과환경의 계
속에서 목표 달성의 정도를 악하는 것이다. 한 능률성은 수단 ·과정 측면
에 을 두는 데 반해 효과성은 목표에 치 하여 그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
다.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하여
설치된 행정기 이므로 효율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리 인 조직이어야

한다.

2)노무 정부90)

노무 정부에서는 주민 응성과 민주성을 요시한다.즉,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책임을 명백히 하고 주민에 한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치
안행정에 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 하여 주민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주민 착형 경찰상을 정립하고 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을 보강,지방행정의 종합
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에 의한 국가 체 인 치안역

88) , 숙, “ 별 지 치경찰    치경찰  과 ,” 한 행 학  

계 학술  문 (2010), pp. 13-16.

89) 지  (2012), p. 49.

90) 우  (2009),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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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부 김 정부 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행정이념 정치 립성과 효율성 주민 응성과 민주성 분권성과 능동성

량의 강화를 요시한다.

3)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념은 분권성과 능동성을 시한다.분권성이란
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

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으로 수행하도록 하게함으로써 경찰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지역주민 주의 사치안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분
권성의 의미에 따라 자치경찰제에서는 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함
으로써 지방의 치안은 지방경찰의 책임 하에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 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경찰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지역주민 주의 경찰행정
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에 한 시각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권 주의 인 경찰의 이미지에
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활동 즉,서비스의 개념으로 자치경찰활동이
변화되었다.이러한 개념에서 경찰의 활동이 수동 인 활동에서 능동 인 활동으
로 변화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자치경찰제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길안내,등
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능동 인 경찰공무원의 태도가 필요하고,능

동성을 추구하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발 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표 4-7>자치경찰 행정이념

출처 : 내용을 본인이 요약함.

2.실시단

실시단 에 한 도입방안은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시·군·자치구의 기 자치단체를 기 으로 실시하는 안이다.둘째는 특

별시· 역시·도의 역자치단체를 기 으로 실시하는 안이다.셋째는 기 와

역의 동시 실시안이다.

1)김 정부

김 정부의 자치경찰안은 기본 으로 일본식 충형 자치경찰제도에 기

하여 역치안수요에 효과 응 최소의 조직개편·비용으로 자치단체의 치

안행정의 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역자치단체,즉 시·도지사 소속형태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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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부 김 정부 노무 정부 이명박 정부

실시단 역단 기 단 기 단

경찰기구를 설치한다.경찰기구는 합의제 행정기 으로서 지방경찰 원회,집행

기 으로 지방경찰청을 둔다.91)물론 기 단 자치경찰은 역자치경찰의 소속

하에 두고 있다.

2)노무 정부

노무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은 역치안수요에의 효율 응이라는 행 국

가경찰체제의 장 을 유지하면서 지역교통,생활안 등 주민생활 시의 치안행

정을 담당하기 해서 기 자치단체,즉 시·군·구자치단체의 보조기 으로 자치

경찰을 창설한다는 것이다.인구규모,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 자치단체에

과규모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의 인구 업무량,재정력 등을 기

으로 표 인력을 산정한다. 한 기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이 공채로 확

보하고 기 질서 단속 기능직 공무원,청원경찰,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활용

한다.92)

3)이명박 정부93)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은 자치경찰 계층을 단층화하는 것으로 자치경찰

주체를 기 단 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선택 으로 도입한다.다만,시·도에 자

치경찰 련 사무를 보좌하는 기구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단체 간 력강화를

해 국가경찰공무원(치안 력 )을 배치하고 시·되안행정 원회를 설치하며 시·

도지사에게 자치경찰 통합운용권,시정명령 감사권 등을 부여하는 등 역단

에 기본 인 조정·통합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표 4-8>실시단

출처 :최종술,“우리나라 자치경찰제(안)의 변천과정 비교.”2009.

91) 우  (2009), p. 60.

92) 지  (2012), p. 49.

93) 지 원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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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형태

1)김 정부9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일원 인 체제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 하되 국가경찰이 심이 되고 자치경찰은 그 산하에 놓인다.이 안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정이상의 간부인사권에 한 경찰청장의

실질 인 인사독 권 지방경찰청에 한 반 인 지휘감독권이 주어져 병렬

인 상호 등의 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 있다.이는 지방자치 요소의 미

비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제기되기도 하 다.

2)노무 정부9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여 이원 으로 운 함을 기본으로 하고 치안행

정 원회와 치안행정 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과 종

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한 자치경찰 조직형태를 원회제가 아닌 독임제를

선택하 는데,그 이유는 자치경찰업무의 성격상 생활행정으로서 정치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고,기 자치단체 단 에서 도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한 책

임과 권한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민 편리성과 주민통제에 용이하기 때문

이다.그리고 자치경찰은 시·군·자치구의 직속기 으로서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

고 자치경찰기구의 명칭을 ‘자치경찰 ’로 하 다

3)이명박 정부96)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의 이원 인 운 을 하며 기 단 의 자치경찰 를 직속기 으로 설치한다.다

만,선택 으로 실시하고 심의·의결기구로 ‘치안행정 원회(시·도)’ ‘자치경찰

원회(시·군·자치구)’를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치안 력·조정한다.보좌기구는 ‘시·

도 치안행정 원회’를 운 하고,시·도지사의 자치 경찰을 지원·조정기능을 보좌

할 수 있는 ‘자치경찰지원 ’을 설치하고,‘치안 력 (국가경찰)’을 배치한다.

94) 우  (2009), p. 62.

95) 우  (2009), p. 62.

96) , 숙 (2010),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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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조직형태 국가경찰기관소속
시·군·구의 

직속기관
시·군·구의 

직속기관

<표 4-9>조직형태

출출처 :최종술,“우리나라 자치경찰제(안)의 변천과정 비교.”2009.

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97)

1)김 정부

김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 수행하거나 시·도경찰에 임하여 수행하고, 역자치단체의 자치

경찰기 은 자치경찰사무에 해서 독립하여 자기책임하에 자율 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역사건·사고와 규모 집회시 , 간첩작 등 국

가 비상사태에 하여는 시·도 경찰청에 상호 력의무를 부과하고,경찰청장이

직 지휘·감독·조정토록 한다.

2)노무 정부

노무 정부에서는 지역 사무,방범,교통 등 국가경찰과 별도사무를 수행하

는 방안을 채택하 다.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구분되어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지역 인 사무,방범,교통 등으로 한정하 다.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있어서는 자치경찰의사무에 하여 생활안 ·지역교통

지역경비에 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소 특별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 주민생활과 한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의 역할분담 사무수행 방법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르되,구체 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약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3)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존의 노무 정부에서의 자치경찰법안을 따랐다.따라서

97) 지  (2012), pp.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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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생활안 사무,지역교통 지역경비에 한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소 특별사법경찰 리 업무(보건, 생,주정차·환경 단속)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사무에 하여 국가경찰과 약에 의하여 사무를 정하고 약에 해

시장 등은 지쳑치안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약이 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 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치안행정 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

다.98)

5.인사99)

인사 리 분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서 가장 심이 집 되는 것은 자치경

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역 정부의 자

치경찰제안은 자치경찰 공무원의 인사 리에 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100)

1)김 정부

국가경찰공무원과 지방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경찰청 그 소속기 직원

원과 경정 이상의 경찰 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시·도에 근무하는 여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시·도지사의 의견이 시·도

경찰청 고 간부 인사에 반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을 시·도지사에게 맡긴다

는 취지를 살리 고 시·도지사가 시·도경찰 원 임명권을 보유한다.

2)노무 정부

자치경찰이 시·군·구청의 보조기 으로 설치하고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

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원칙 으로 자치경찰의 임용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된다.그

러나 처음 출범시에는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이 하고 나머지 50%는

신규채용으로 확보한다. 한 기 질서 단속 등에 종사하는 청원경찰,공익근무요

98) 지 진 원  안건

99) 우  (2009), p. 63.

100) 술, “우리나라 치경찰 (안)  변천과 과 비 ,” 한 행 학  동계학술  문 

(200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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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자치경찰부서로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한 자치단체장의 자의 운 을 방

지하고 국가·자치경찰 간 연계성 력강화 등을 해 교육·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먼 자치경찰의 교육 훈련은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찰 교육

훈련기 등에 탁하여 실시한다.국가·자치경찰 상호간에 인사교류 할당제,상호

견제를 제도화하여 극 으로 인사교류를 의무화하고 자치경찰 상호간에도 주

기 인사교류제 등 인사교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이명박 정부

노무 정부의 자치경찰법안과 마찬가지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

정직 지방공무원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자치경찰 장은 자

치경찰운 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

으며 최 설치시,국가경찰 차상 계 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이

가능하다.

6.재정부담

1)국민의 정부101)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시·도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경찰재정교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 ,기타 시·도경찰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시·도경찰소속의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기타 여와 국가경찰사무에 소요

되는 경비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국가가 부 도는 일부를 부담토록

한다.시·도경찰에 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하여 당시 시·도에 시·도경찰경비

특별회계를 두도록 한다.국가는 산의 범 안에서 시·도경찰의 경비를 보조하고

국가의 시·도경찰경비조조에 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장하도록 한다.

2)노무 정부102)

101) 우  (2009), pp. 63-64.

102) 우  (2009),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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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제도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지원

한다.사무배분에 따라 당연히 이 되는 련 산 외에 자치단체 부담분에 해서

도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한다.소요재원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 ,범칙 등으

로 확보하되,추후 계부처 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3)이명박 정부103)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을 제외한 기 자치경찰에 해

서만 설치·운 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을 의무화 한다.

제5장 자치경찰법안의 주요쟁 과 개선방안

제1 자치경찰 도입실패 원인비교

1.김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실패

자치경찰 도입으로 인하여 직간 으로 향을 받는 계기 들의 이해 계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과 이로 인한 각 주체들의 의욕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1)검찰과 경찰간의 갈등104)

수사권 독립은 자치경찰제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임에 반하여 법

무부와 검찰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양 기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논란은 자칫 두 기 간의 권력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이것이 심화되면 국론분열을 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따라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필요하게 되었고,자치경찰제 실시

연기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103) 지 진 원  안건

104) 우  (2009), p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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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실질 인 권한은 주지 않은 채 재정부담만 지게하는 경찰법 개정 법률안 제34

조 ‘시·도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경찰재정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이란

회계로부터의 입 ,기타 시·도경찰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시·도 경찰청

소속의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기타 여와 국가경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는 통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국가가 부 는 일부를 부담토록’한다는 규정

과 경찰공무원 신분의 구분에 한 개정법률안 제32조 제3항 ‘시·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하고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통령이 임면하며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지방공

무원으로 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임용한다.’는 규정은 자치단체장을 인사권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일으켰다.

3)정부와 정치권의 추진의욕 상실105)

김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민주성 차원에서 충형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100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집권 기에 극 인 추진의지를 보 다.하지만

16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시래하면서 추진의지가 야고하되

었고 차기 선을 앞두고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권 후반기에 자치경찰제 추

진의지가 많이 약화되었다고 본다.당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과정에서 검·경 수사

권 독립 여부와 법조출신,경찰출신, 료 출신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고

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령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 론을 폈다는 사

실이 이를 반 한다.

4)경찰내부의 추진의지 약화

경찰의 가장 큰 심사 던 경찰의 수사권 실화에 하여 검찰과 갈등 법

무부,검찰과 기타 부분으로부터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수사권 실화라는 경찰 최

의 안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련시켜 추진해 온 경찰은 그거이 벽에 부딪치

105) 술,  치경찰 에 한  단과 원 에 한 연 , 『한 공안행 학 보』 

12  (2001), p.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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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자 의욕을 상실한 채 자치경찰의 도입 논의를 단시킨 주요요인이 되었

다.106)

특히 수사권 실화라는 최 안을 철시키기 해 노력했던 경찰기 이 검

찰 법무부 등의 압력에 직면하면서 자치경찰의 도입논의를 단시키는 주요 원인

이 되었다.107)

2.노무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실패

1)정책참여자간 상능력 결여

노무 정부는 통령선거공약의 이행을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생활 심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하 다.특히 여당이 아니라 통령이 주도하는 정부주도형 자치경찰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련 부처와 여당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가장 극 인 태도를 보

다.108)

그러나 공식 인 참여자인 국회와 시도 자치단체장 여당 지도부로부터 지

지를 얻는데 실패했다.특히 정부안과 시도 공동안이 도입단 나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권한,기능, 산 재분배 등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익침해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가운데 정책참여자간의 상능력 결여

로 인해 타 을 찾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109)

2)정부안의 자동폐기110)

노무 정부 출범 기에 자치경찰 도입을 명문화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국회에

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조기에 정부안을 확정시킨 후 국회에 제출했다.그

106) 우  (2009), pp. 52-53.

107) 술  민  에  치경찰  단원  수사  독립  수사  실  

 검찰과 경찰  갈등에  비 었다고 주 하 다. 러한 갈등  심  민  여

 수 할 시간  여 가 필 했 , 치경찰  실시연 라는 향  견  아 다고 

평가하고 다.

108) 한동 , “역  치경찰  도  실 에 한 연 ,”『지 연 』 16  (2)  

(2012), pp. 185.

109) 양 철, “참여 에  치경찰 도 실 에 한 연 ,”『한 지 치학 보』 21  (1)

 (2009), p. 168.

110) 한동  (2012), p.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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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국회는 2007년 5월까지 두 차례의 심의만 했으며,국가경찰도 수사권의 독

립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치경찰제에 한 극성을 보일 필요가 없었다. 역자

치단체도 정부안이 기 자치단체 심의 안이었기 때문에 반 는 미온 인

태도를 보 다.이러한 집단 간의 이해 계가 상충하면서 17 국회의 임기만료

로 자치경찰제도의 면 도입에는 실패했다.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치경찰법안의 내용이 거의 반 되었고 제주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시범 으로

운 된 것은 높이 평가된다.

3)재원확보의 어려움

노무 정부 당시 2005년 국 시·군·구청장 의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 응답자의 96.3%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여

기에 수반되는 치안 양극화 등이 가장 큰 문제 으로 제기되었다.특히 정부법률

안 제21조에 의하면,국가는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을 설치·운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당시 기 자치단체

의 여건상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결국 정부안에 자

치경찰제의 제도정착까지 국가에서 일정부문 지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지

만,그 시 이 모호하고 일정부문에 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정책설계

자체가 미비하여 정책혼선만 가 시켰다.111)

4)정책조정등의 조 문제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련한 정책목표는 지역특성에 합한 주민

생활 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실시단 를 시군구 등 기 자치단체로

한정하여 련 법안을 2005년 12월 국회 행자 에 상정했다.이에 반해 시도지사

의회안과 유기 의원 등이 제시한 자치경찰법안은 역단 로 한 별도의 자

치경찰법안을 발의했다.그러나 시군구로 실시하자는 정부안과 역단 로 실시

하자는 안이 립되는 등 합리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112)

111) 한동  (2012), p. 188.

112) 한동  (2012),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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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해 계자들간의 이기주의와 갈등

참여정부의 경우에 자치경찰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이를 극 으로 수

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통령도 극 인 태도를 보 다.그러나 역자치단체

는 정부안에 해 극 으로 반 했으며,유기 의원 안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체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유발하 다. 한 국회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자체부터 거부감을 행사했으며,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2007년 5월까지 국회는 두 차례에만 심의하는 등 소극 인 자세

를 보 다.113)왜냐하면,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을 정치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

문에 자치단체장이 경찰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들의 권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하여 이를 극 으로 수용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했다.아울러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에 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찬성하지만

실시단 나 조직구조 등의 형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한 로 도입단 가 역자치단체일 경우에는 역자치단체장은 이를

극 으로 수용하려고 하지만,기 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반 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결국 참여정부도 자치경찰제에 한 경찰청안,정부안,시·도 공동

안을 둘러싸고 정부,국가경찰,국회, 역 기 자치단체 간의 이해 계가 얽

히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실패로 끝났다.114)

3.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실패115)

1)정부안의 자동폐기

노무 정부에서 상정했던 정부안이 국회 행정안 원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채 17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이견에

서 오는 갈등으로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야당이 부분의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했고 시행하고자하는 법안상의 상호이견의 폭이 무 벌려져 잇는

계로 합의를 한 분 기와 거리가 무 멀었다.

113) 양 철 (2009), p. 20.

114) 한동  (2012), p. 192.

115) 신 , 헌, “ 치경찰  실시 가능 에 한 연 ,” 『 치경찰연 』 5집 

(1)  (2011),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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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행정체제개편에 한특별법(안)

18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 원회가 2010년 4월 27일 소 ‘지방행정체

제개편에 한특별법(안)을 의결했지만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에서도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이는 2010년 9월에 가서 통과되고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순조로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치경찰제가 다소 진 을 보 을지도 모

른다.

원래 이명박정부는 국을 시·군·구를 합쳐 70-80여개의 역시로 만든 후 역

단 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 으나,마산-창원-진해

지역만 통합 역시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논의에만 그치고 보류된 상태다.이 당시

국에서 유일하게 이곳만 통합을 이루게 되었고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

다.

3)국가우선순 에서 림

세계경제가 나빠졌고,남북한 간의 첨 한 립이 본격화되고 천안함 사건,연평

도 사건 등의 군사 결이 두되어싸.이명박 정부에서 이 노무 정부의 자

치경찰안을 심으로 약간 변경하여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내·외의 경제 어려움

에 직면해 자치경찰제는 국가 주요 핵심테마에서 뒤로 려나게 되었다.

제2 정부자치경찰법안의 주요쟁

1.도입단

자치경찰의 도입단 는 당연히 자치계층에 맞추어진다.자치계층은 국가에 따

라서 단층제와 다층제로 나뉜다.다층제인 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16개의 역과

230개의 기 자치계층으로 나뉜다.따라서 자치경찰의 도입단 는 역자치계층

으로 도입하느냐,아니면 기 자치단체에 도입하느냐는 것이다.116)

116) 양 철 (2008), p. 203.



- 64 -

정균환은 기본 으로 군단 의 자치경찰은 인구규모가 작다고 본다, 컨 ,

국 등의 행정구역 역화추세에 맞춘 카운티 단 에서의 자치경찰 추세,우리

나라 기존 시·도 지방교육자치 단 에 맞추어,그리고 과도기 인 을 고려하여

시·도단 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117)

이황우는 지방자치경찰제도는 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 자치단체에 이르

기까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이지만,우리나라의 특수성 컨 남북 치상황,

안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역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기 을 두고 소속 지방경

찰청은 할구역의 하 경찰기 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18)

김성호·안 훈·이효는 시도단 충형 자치경찰모형과 시군구단 충형 자

치경찰모형을 제안하고,이들 모형의 비교분석에 치 하고 있다.시도단 충

형 자치경찰모형이 도입되어야 할 당 성은 역경찰행정력 약화를 방지하기

하여 할구역이 시도단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반면,시군구단 충

형 자치경찰모형은 시군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행정서비스 질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주민의 의사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경찰 서의 치안행정에

반 하기 한 제도라고 한다.119)

양 철은 지방자치경찰의 고유 업무는 단순한 일선행정업ㅁ인 지역교통 리,

생 환경단속 ,산불 방지 등 기 인 생활질서에 속하는 사무들과 기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의 집행력을 보강하기 한 사무들이기 때문에 기 지방

자치단체의 할로 하는 것이 합하다고 본다. 역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은

많지 않으며 지역의 경계를 월하는 역수사 등의 업무는 고도의 권력작용이

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감당하기보다는 국가경찰의 권한으로 하되 기 지방정부

의 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20)

국시도지사 의회 편의 연구에서는 역 인 치안수요에 정 응하고 집

행의 효율성을 해서는 역 규모인 시·도단 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

117) 균 ,『경찰개  하 ; 치경찰』( 울: 상, 1998), p. 46.

118) 우, “지 시 에 다  치경찰 도 에 한 연 ”『한 공안행 학 보』 4  

(1995),  p. 25.

119) , 안 훈, , “ 치경찰  거틀과 계,”『한 지 행 연 원보고 』

291  (1998), p. 246-278.

120) 양 철, “참여  치경찰 창 과 운 안,”『한 사  행 연 』 15  (4)  

(2005), p.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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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이다.일본의 실패사례와 문가 집단의 설문조사 역 정부의 추진

사례 등을 보더라도 역단 의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1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연구에서는 역단 조정기구의 설치 방안을

제안한다.즉,시·군을 월하는 지역행사,지역경비 환경· 생사범 등 역

수사를 해 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므로, 역단 에 자치경찰본부(단)를 두어

기 단체간 업무조정 역단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한다.이것은 역단

와 기 단 에 각각 자치경찰을 두는 방안으로 간주된다.122)

2.자치경찰의 인사 조직운

1)자치경찰의 조직형태

자치경찰조직의 형태를 합의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임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찰의 권력남용 내지 책임성과 련하여 매우 요한 문제이다.

합의제는 자치경찰기 을 원회에 의한 합의제로 하는 모형이다.합의제를

채택하면 경찰에 한 정치 압력을 배제하고 경찰이 립 입장에서 민생치

안에 념할 수 있게 된다.

최응렬은 합의제 행정기 으로 경찰 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원화된 사회

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고,행정권한의 상호견제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

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경찰사무의 특성에 따

라 단의 독립·공정의 신 을 보장할 수 있어 독임제를 채택하는 것보다 유리하

다고 본다.123)

그러나 합의제는 강력하고 신속한 경찰업무의 집행이 어려워지고 정책결정과

업무 수행이 지연되어 비능률 이며 책임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익·압력단

체의 활동무 가 될 우려가 있다.124)

자치경찰기구를 독임제로 할 경우, 범 한 경찰상의 목 이나 업무를 수행

121) 시도지사 ,『 람직한 치경찰 에 하여』(2005), p. 119-120.

122) 주특별 치도 치경찰단, “ 주 치경찰 운 상   안,” 치경찰  실무 진단 

치경찰  도  워크숍 (2009), p. 67.

123) 우 , “ 치경찰 도 도 에 한 연 ,” 경 개 연 원 (2009), pp. 27-28.

124) 행 치  치경찰 실무 진단 (2008),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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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단일책임자의 직 인 통제로 치안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

고 일사불란한 지휘 통솔로 기동성 있는 능률 사무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의 신 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비민주 인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다.125)

2)자치경찰의 기 형태126)

자치경찰제의 기 형태의 문제는 자치경찰의 주체를 구로 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즉 자치경찰기 을 자치단체장의 직속기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

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 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이는 지방경찰기

이 정치 립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요한 건이 되는 것이

다.127)

이황우,정진환은 경찰의 정치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독립된 기 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하 고,최종술은 자치경찰 조직을 지방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 으로 설치하면 자치경찰기능이 지방정부

로부터의 자주성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앙집권 인 국가경찰이 정치

향력으로 인하여 시국치안에 치 함으로써 민생치안을 소홀히 해온 철을

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의 정치 립성이 보장되어 지방 차원의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

리지 않고 민생치안 업무에 념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신인 의 경우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장의 직속기 으로 할 경우 경찰의 정치

립성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의 비용을

지출하므로 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한 여의 정당성,필요성,사 통제의 권

한 있다는 에서 자치경찰의 정치 립성 확보라는 면과 긴장· 립 계에 있

고 결국 자치경찰에의 여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다는 에서 경찰은 지역여건

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125) 행 치  치경찰 실무 진단 (2008), p. 64.

126) 우  (2009), p. 31.

127) 우 , “ 치경찰 도 도 에  안 재·개 에 한 연 ,” 경 개 연 원(200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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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치경찰에 한 인사권

정균환의 연구는 신분 정원면에서 자치경찰 소속 경정이상 국가경찰 소

속 경찰 은 국가직으로 하고,자치경찰 소속 경감이하 경찰 은 지방직화를 주

장한다.지방경찰의 경시정(총경 )이상을 국가직으로 하는 일본의 경우를 실례

로 들고 있다.128)

이황우는 지방경찰조직에는 모두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이상 이겠지

만,지방자치단체의 산,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조 등을 고려하여 경정이

상의 경찰 은 국가경찰 는 지방경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

안하고 있다.129)

양 철은 자치경찰의 신분 계 은 지방소방공무원의 체계를 용하되,신

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지방자치경찰의 계 은 자칫 국가경찰의 부속

기 이나 하부기 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자치경찰의

임용은 외부에서 신규채용하는 방안과 국가경찰 지원자를 자치경찰로 신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130)

국 시도지사 의회 편의 연구에서,자치경찰은 기본 으로 역자치단체 차

원에서 도입함으로 자치경찰본부장 임명,시도경찰 원회 원 임명,자치경찰본

부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명·인사교류,자치경찰 신규 특별채용,신규 특별

채용자 배치·보직부여 등의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131)

한편,자치경찰의 소요인력 규모에 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안을 근거로 자치경찰의 체 소요인력에 해 논의하면서,국가경찰 비 자치

경찰 사무비 분석방식,그리고 일선기 샘 링으로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한

추정방식을 통하여 국가경찰(99,554명)의 10%수 이라는 상징 인 규모를 건의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과의 공동수행사무인 을

고려,기존 국가경찰의 인력운용상황을 소요 단의 기 로 활용하고,경찰사무량

128) 균 , (1998), pp. 21-22.

129) 우 (1995), p. 28.

130) 양 철, (2005), p. 360.

131) 시도지사  (2005),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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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되는 ‘112신고사건’처리건수를 토 로 자치경찰사무의 비 을 구하

여,이에 해당하는 국가경찰의 수를 자치경찰분야 소요 인력으로 단해야 한다

고 한다.13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장기 인력 활용 방안으로 사회 약자 보호에

한 치안서비스 확 ,그리고 읍면지역으로 자치경찰의 역 확 을 제안한다.

한 계 별 구조면에서 신규임용을 일시 충원하는 경우,향후 기형 형태를 이

루어 조직 운 상 불합리를 래하므로 년도별 시차 충원 는 년차별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33)

이 우 외의 연구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정인

력에 한 산정 작업시, 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이 총액인건비제로 운

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이 제도에 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한 인사권은 국가와 자치단체장이 구분하여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국

가경찰과의 연계 등을 하여 자치경찰의 운 과정에서 국가경찰이 여하는 제

도의 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자치경찰의 재정

양 철은 자치경찰은 기 자치단체의 보조기 으로 자치경찰에 한 소요경비

는 자치단체 부담이 원칙이나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활용

하여 자치경찰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지

방교부세,국고보조 등 련법령 개정 등을 통한 소요경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4)

이황우는 자치경찰의 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 임사무는 국가가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원이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분간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한 기 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다고 주장한다.135)

132) 치경찰 실무 진단, 치경찰 도 워크숍 료 (2009), p. 5.

133) 주특별 치도 치경찰단 (2009), p. 67.

134) 양 철 (2005), p. 362.

135) 우, “ 람직한 치경찰  실시 안,” 『사 과학연 』 12  2  (2006),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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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시·도지사 의회 편의 연구에서 자치경찰의 운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을 뒷받침하기 하여 재 국가경찰 인력과 장비유지를 한 경비를

법정보조하도록 하고,기타 필요한 경비에 해서도 국가가 산의 범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 다.다만, 기실시 단계에서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므

로 국가가 부담하지만,근본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시켜 국가로부

터 독립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우는 행 제도의 비용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부담과 부작

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명박 정부의 자치

경찰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

한다면 역단 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국가재정의 지원을 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36)

원소연·홍의표는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하회한다는 을 고려하 을 때,지

방비부담이 가 되는 구조에서는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기 하기 어렵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기 해

서는 자치경찰제 운 을 한 국비지원의 확 와 더불어 안정 인 재정확보방안

이 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37)

정길우,신 기는 국가균형발 특별법(제35조의 2)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체

된 경찰인력에 한 인건비 상당액 그 운 비 읿’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어 지

방자치 단체 재정부담이 가 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 운 에 필요한 경비를 국

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138)

136) 우  (2009), pp. 174-175. 

137) 원 연, , “ 치경찰  도  한 주 쟁 과 시사  : 주 치경찰사  심

,” 『 문사 과학연 』 36집 (2012), p. 186

138) 우, 신 , “ 주 치경찰  개편과 과에 한 고찰,” 『 치경찰연 』 1  2

(2008),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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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치경찰의 사무배분 국가경찰과의 계

1)자치경찰의 사무배분139)

정균환은 우선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할 사무는 국가안녕·질서유지에 계되는

경찰운 에 한 사무를 담당하고,그 사무범 는 법률에 따로 시규정을 둔다

는 것이다.반면,자치경찰은 지역내의 경찰업무 반을 계획·집행하고,국가경찰

이 담당할 사무에 하여 임을 받아 수행토록 한다.140)

이황우는 지방경찰은 그 지역의 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 등 민생치안에 주

력하고, 앙경찰은 기획·조정·통제,치안 련기 정부부처와의 업무 조,국

가안보와 련되는 사항, 역범죄, 규모집회 소요사태 처, 국 인 유·

무선 통신시설의 확보 유지,경찰 견간부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1)

최종술은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 어 분담하고,특정

범 의 사무는 국가경찰이 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 어야 한다고 본다.

컨 방범,교통,경비,일반수사와 일부 인사권 등은 시도경찰이 자체 으로 처

리해 나가고, 공, 역수사,공안문제 등 특정범 의 업무와 자치경찰간의 갈등

조정 등은 국가경찰이 통제 리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본다.142)

국시도지사 의회 편의 연구에서 국가경찰은 공,정보,보안,강력범죄 등

국가사무를 수행하며,자치경찰은 교통안 ,지역경비,지역치안,일반범죄 수사

등 자치사무를 심으로 수행하되,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다.14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연구는 자치경찰 업무의 실효성과 장 장악력

강화를 한 최소한의 필수 권한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지 하

면서,수사권한 확 ,즉결심 청구 권한,음주운 단속권한을 제안하고 있다.144)

139) 상  “지 에  치경찰 도  도 실 에 한 연 ,” 한 학 학원 

사학 문 (2010), p. 42-43.

140) 균  (1998) pp. 20-21.

141) 우 (2006), p. 27.

142) 술, “ 람직한 치경찰  에 한 연 ,”『한 행 학 보』 33  2  (1999), 

p. 157.

143) 시도지사  (2005), p. 119-120.

144) 주특별 치도 치경찰단 (2009),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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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경찰과의 계145)

일반 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계는 등 자치경찰제의 형태이어야

한다는 이다.그리고 형식 인 등 지방경찰제도가 아니라 실질 인 등

지방경찰제도가 되어야 한다.최종술은 독립 자치경찰제의 형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긴 한 조가 요구되는 한국 상황에서 보면,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을 완 히 분리하여 운 하는 것은 실 으로 치 않다고 보았다.국가경찰

과 지방경찰의 력강화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충형의 지방

경찰제도가 하다고 주장하 다.다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계가 지방경

찰에 임된 국가경찰사무에 해서는 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자치경

찰의 고유사무에 해서는 자치경찰이 독립 으로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제3 자치경찰법안의 개선방안

1. 역자치단체 심의 자치경찰 도입

1)실시단 146)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자치단체별로 인구·재정능력 치안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 히 고려해야 한다.자치경찰제는 역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정부 이 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역자치단체를 기

으로 한 것이었으나 재 실용정부에서 기 자치단체를 심으로 자치경찰제

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경찰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46년에는 특별

시 경찰도 역경찰의 필요성 때문에 도 경찰과 합병되어 역경찰이 되었으며,

145) 우  (2009), p. 27.

146) 열 “ 치경찰  도  실천  문  ,” 남 학 행 학원 사학 문 

(2009),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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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 역계획에 의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경우 경찰만을 통합하여 역경찰

이 존재하고 있는 등 자치경찰의 실시단 가 우리나라의 도 단 에 해당하는

County 주로 되어 있다.

자치경찰이 갖는 가장 큰 장 이 주민과 가까이 있다는 이다.국가경찰시스

템은 지역치안수요에 효율 으로 응하기 어렵고 이에 한 개선방향으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행정 실 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단 의 기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것이 주민 주의

경찰행정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하려는 자치경찰의 목 에 가장 부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 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고,기 자치단체간 재원확보 능력의

차이 등으로 기 자치단체간 경찰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확 될 가능성이 많

고, 규모ㆍ 역 사건이나 사고의 공조미흡,경찰 의 보ㆍ승진 등 인사 리

의 제약,남ㆍ북 치상황이라는 특수성,경찰 의 교육훈련 시설부족,경찰장비

활용의 어려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경찰서단 의 구역의 불일치 문제 등

을 고려할 때 역자치단체를 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가 확

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치경찰제 실시의 제반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기 자치단

체부터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즉,양자의 장ㆍ단 을 비교하여 기

자치단체를 심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문제 에 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재설치의 제한

자치경찰법(안)은 자치경찰제도의 설치 폐지에 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임 입법화하고 있다. 임입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경찰 를 설치하고

폐지하는 경우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문제는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에 하여 사하고 지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자치경찰은 각 지방정부별로 조례로 제정하여

설치 폐지할 경우 행정법의 획일성과 집행의 강행성 등이 침해될 수 있다.자

치경찰이 주민에 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을 고려할 경우 조례로 임할 것

이 아니라 법의 안정성과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



- 73 -

직하다.147)

자치경찰법(안)제4조는 자치경찰 를 설치 후 폐지할 경우 폐지일부터 3년이

라는 제한규정을 두어 그 이내에는 재설치를 제한하고 있다.이는 자치경찰 폐

지에 하여 신 성을 고려하도록 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그러나 자치경찰은

주민에 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 자치단체가 이를 폐지 시 그

차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지만,폐지 후 재 설치까지는 국가경찰이 그 업무를

행하나 국가경찰은 문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체제가 변화하여 지역주민의

안녕을 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따라서 주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한 지

방자치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기 해서는 재설치 제한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선택 실시가 아니라 의무실시가 선행되어야 한다.148)

3)조직구조

자치경찰의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경찰기 을 합의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

임제로 할 것인가에 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경찰의 조직과 지휘 의

립성에 한 제도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경찰은 그 정치성·권력성으로

인하여 정치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

독임제는 사회 변화에 기동성을 갖고 응할 수 있다.자치경찰은 경찰업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단일책임자의 직 인 통제에 의해 능률 으로 처리되

며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그러나 행정의 신 성과 합리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비민주 인 독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하여 합의제는 앙정부로부터 과도한 통제와 감독을 최소화할 수 있

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정치 립성과 독

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민의를 반 하고 주민의 행정참가를 진 시킬 수 있

으나 정책결정과 업무수행이 지연되어 비능률 이며 책임을 가할 가능성이 있

고,이익 압력단체의 활동무 가 될 우려가 있다.

합의제와 독임제는 모두 제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합의제 독임제의 각

문제 은 최소화하고 장 을 최 화하기 하여 행정 청인 경찰 원회를 두되

147) 원 , “ 치경찰 (안)   고찰,” 『 학연 』 22집 (2006), p. 84.

148)  (2009), pp.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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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경찰 원회 소 으로 하고 집행은 경찰기 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

2.사무범 의 확 명확화

1)사무범 의 확 149)

사무범 의 문제는 자치경찰이 재 같이 주민의 생활안 활동에 한 사무,

지역교통활동에 한 사무,시·군·구의 공공시설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한 사무,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 에 한 법률에서 자치

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 리의 직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재 제주자치경찰제와 유사하나,나아가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사건에 법 집행력

을 일정부분 가질 수 있도록 단순 도,폭력,살인,음주단속 등의 일반범죄사건

에 한 수사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2)사무의 명확화150)

자치경찰 는 그 사무로 주민안 과 기 생활질서 그리고 지역경호경비업무

등 행정사무와 식품· 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다.자

치경찰의 사무는 의 의미의 행정경찰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행정경찰사무에 하여 자치경찰에

법 권한을 부여할 뿐 아니라 국가경찰도 이를 담당하고 있어 복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법치행정의 원칙에 의한 법률유보에 의해 자치경찰의 사무범 를

국가경찰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사무의 범 규정에 한 명확성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경찰행정의 기본원리이다.주민의 안녕과 보호를 하여

그 범 와 수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질 경우 그 사무에

하여 책임이 분명하여 지므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복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본연의

149) 우  (2009), p. 188.

150) 주 학, “ 치경찰 도  립 안에 한 연 ,”, 청주 학 학원 사학 문 (2009), 

p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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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하여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여야 한다.자치경

찰은 자치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찰사무에 하여 독립하여 집행하고 그에

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사무의 복성으로 인력·재정의 낭비와

그 사무를 기피하며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므로 사무를 독립화

하여 경찰행정의 책임행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자치경찰의 립성 확보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1)자치경찰의 립성 확보151)

정부안에서 자치단체장은 자치경찰 장의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 개방

형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부에서 수 된 자치경찰 장은 그 정치

운명을 자신을 임명해 자치단체장과 같이 하는 것이 보편 인 상이 될 것

으로 본다.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의 에 따라 자치경찰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각종 선거 때나 련 상황처리 시 소속 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

치경찰에게 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선거분쟁으로 이

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정치 립성 문제에서 비교 자유로운

소방행정과 달리 경찰행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정치 립성이 요구되는데,비록

료의 무사안일주의에 한 우려도 있지만 자치경찰 장을 개방형으로 운 하

는 것은 정치 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쟁 사항에 한 공론화의 과

정을 거치는 등의 추가 인 논의를 하거나 임용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자치경찰 장에 한 임용권도 자치단체장이 행사하기 보다는 자치단

체장의 제청으로 시도 치안행정 원회에서 임명하여 역 조정·통제 기능의

확 와 동시에 정치 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국가경찰간 인사교류

자치경찰법(안)제28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 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는 자치경찰

151) 열 (2009),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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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긴 한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고 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도 임용권

자와의 의를 통해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이상을 그 소

속을 달리하는 기 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 실시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으로 오히려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로 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양상이 표출되기도 한다.따라서 본 인사교류

규정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함에 따른 토착세력과의 유착과 무사안일주의 등

료 병폐를 극복하기 해 도입하 으나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이 있으며 교

류 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랑스,스페인 등에서는 그 역할과 임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과 자

치경찰 상호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자치경찰의 국

가경찰로의 인사교류가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시 되고 1년 내지 2년의 짧은 기

간만 근무하고 되돌아간다면 책임의식과 동료의식 등 부형의 자산이 손실될 수

도 있으며 공ㆍ사상자에 한 보상주체 등 복잡한 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152)

한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를 강제하는 것은 거주이 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인사교류는 자발 으로 원하는 자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그리고 비록 강제로 실시하더라도 교류지역과 수행업무를 사 에 미

리 공표하는 등 자율 인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교류 상은 업무능력 평가의

상호 인정 등의 방법으로 책임감 있는 공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법 ·제도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 인사교류 상자에 한 승진, 보,근무평정,교육훈

련,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자치경찰법(안)에 명

시 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인사교류를 할 경우

국가경찰사무 지역 경찰사무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특정부서에 국한해서 근

무하게 하여 인사교류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세부 력을 통해

공·사상자에 한 보상 문제 등을 사 에 충분히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153)

152) 열 (2009), pp. 86-87.

153)  (2009),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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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치경찰 산지원에 한 법 장치 마련

지방자치제 경찰제도의 도입을 한 지방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이다.그러나 재의 지역별 산업구조와 조

세기반 구성으로 보아 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것

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익부,빈익빈 상을 조장하여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결

과가 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운 경비는 자체 부담으로 하되 국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지원이 되어야 하며,특히 차량 통신기기 구매비,경찰

기동 운 ,교육기 의 신·개축비,특정한 요범죄의 수사비 등은 국고에서 보

조해 주는 체계로 환되어야 한다.이는 국가경찰이 지방자치경찰에 한 간

지휘·감독권이 되며, 국 상황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빈약한 지방재원의 확보를 해서는 국세 일부분

이양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는 지방양여세의 확 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이

를 해서는 내국세 할당비율의 확 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

다.154)155)

1)국고보조 지원156)

국고보조 은 국가와 지방의 이해 계가 있는 특정사업에 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재정 으로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한시 지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

정착시까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특정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용이 불가한 등을 고려할 때 자치경찰 재정지원 으로 타당하

다.

구체 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 의 지원 상을 살펴보면 국가

154) 강 주 (2012), pp. 187-188.

155)  치단체가 담해야 할 경비 는 시·도 경찰  지 직 경찰공무원  건비, 

시·도 경찰  직  행 리 등 운 경비, 시·도 경찰  동  통  안 · 통에 

한 사무비, 경비업무에 한 사무, 수사사무  경비 등  들 수 , 가가 담해야 할 

경비 는 가경찰 지  리에 는 체  경비, 가경찰  시·도 경찰 지  감독 업

무 경비, 시·도 경찰  가직 경찰공무원  건비 등  들 수 다.

156) 강 주 (2012), pp.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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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견근무하게 되는 경찰 의 인건비,자치경찰의 사업

국가경찰의 임사무,지정사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며 자치경찰과 첩되거

나 련 있는 경비도 상이 될 수 있다.즉,교통안 시설의 설치·개선· 험발생

방지활동 등 방범순찰과 방범시설운용,자치경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 등이 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에 국가경찰의 인건비나 국가경찰 임사무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액 지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도입 기에는 시설확보,장비구입 등과 같은 사업성 경비가 필요한

데 이러한 경비는 안정 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자의 으로 사용목

을 변경할 수 없도록 사용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 의 지 이 합하다. 한

자치경찰기구가 자치단체에 설치되기는 하나,일정한 범 내에서 국가 경찰기

능을 수행할 것으로 상되며 특정사업 수행 시 성격상 국가 재정지원의 경우

가 있음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은 규모 여부를 떠나 자치 경찰 재원으로 필요

하다 할 것이다.

2)경찰교부 신설157)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 이 곤란하거나 충분한 재원확충의 방안이 되지 못할

경우 경찰교부 제도의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경찰교부 은 자치경찰재정의

확보와 자치경찰간 균형재정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방법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취약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치안확보의 차질과 지역간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방지 등을 해 시도경찰기 의 설치 경 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주는 제도이다.이는 국 으로 표 인 경찰서비스 수 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재원보조장치로 활용하게 된다.이러한 교부 은 경

찰사무경비로 자율 편성하여 사용이 가능한 재원이다.

3)세원증 를 통한 자주재원확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등에 의거하여 교

통·범칙 등을 자치경찰 재원에 충당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158)

157) 강 주 (2012), p. 192.

158) , “ 치경찰  도   도 착에 한 연 ,” 『연 보고 』 12  (2010),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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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을 자치경찰로 이 하여 자주재원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교통·도

로 기능이 자치경찰기능으로 배분되는 취지에 부합하고 자주재원(세외수업)의 성

격으로 융통성이나 탄력성 있는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기본 인 장 이 있

다.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증 (범칙 징수증 )노력으로 자치경찰단 의 교통

단속 활동 강화,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시책 등 주민편익 주의 시책 극추진

가능,장기 으로 지역주민의 자치경찰행정에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제

고,기존에 범칙 산이 교통경찰 이외의 용도로 집행되는 상의 방지, 재

앙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범칙 ·과태료 부과처분의 혼란과 복잡성 방지 등

의 다양한 장 과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159)

5.국가경찰과의 상호 력과 치안행정 원회 기능강화

1)국가경찰과의 력16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간 력에 한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자치경찰은 특별사법사무 업무를 수행함에 있다.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는 국가경찰에 인력·장비 등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화해야 한다.스페인

은 집회시 보호나 역자치경찰의 고유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에

원조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을 참고하여야 한다.

둘째,긴 사태 발생 시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 명령권을 국가경찰

의 장에게 지방경찰에 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재 통합방 법 2조에‘통합

방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경찰 련구역의 국가경찰기 의 장(지방경찰청장)

은 국가방 요소(국군,경찰, 비군,민방 ,국가기 자치단체 등)를 통합

하여 지휘·통제한다고 되어있다.이 법률이 말하는 기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자치경찰을 지휘한다고 할 수 있으나,통합방 사태

가 아닌 비상사태 시에는 자치경찰 지휘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따라서 긴

사태시 지휘·명령권과 유사한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다만,긴 권의 내용과 효

력,통제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159) 강 주 (2012), p. 191.

160)  (2012), pp. 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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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치경찰에 한 주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인정하

되,사법경찰 기능에 해서는 제한해야 한다.

넷째,자치경찰은 할구역 내 경찰권 행사를 기본권으로 한다.필요한 경우에

는 사 차를 거쳐 할 구역 밖에서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즉,인근 기 자

치단체에 치한 공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이 해당 기 자치단체의 상수원을 오

염시킬 경우에는 인근 기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보다는 직 단속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이와 같이 오늘날의 범죄형태 하에서는 지역 범 를 할구

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비 실 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경찰권 확 는 자치

경찰간의 갈등과 립을 야기함으로써 장기 으로 상호 력체계 발 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도 입법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치안행정 원회 기능강화161)

정부안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자치경찰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시·

도 소속 치안행정 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의 소극 조정역할에 지나지 않아 자치경찰에 한 역 인 조정·통제기능이

어렵다고 지 한 바 있다.미국의 경우도 할을 벗어나서 행하는 범죄나 역화

ㆍ조직화된 200여개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에 특별히 처하기 해 FBI를 비롯

한 50여개의 연방경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에 자치경찰이 극 조하고 있다.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업무에 해 역 조정·통제를 강화하기 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시·도 치안행정 원회의 조정통제 기능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재의 시·도 치안행정 원회 기능에 ‘자치경찰 간 공조·력’,‘자치경찰 장비·

산 지원에 한 사항’,‘자치경찰 운 에 한 지도·감사에 한 사항 자치경찰

장을 포함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에 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시·도치안행정

원회의 심의ㆍ의결 범 를 확 하여 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단 의 조정

ㆍ통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치안행정 원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지역치안정책에 해 시·도지사

치안행정 원회를 보좌하기 해 시·도에 소규모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나

161) 열 (2012),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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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능조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연계를 강화하기 해 시·도지사 보

좌기 으로 치안정책 는 치안 력 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제6장 결론

자치경찰 도입 목 은 치안행정에 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 하여

주민의 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 착형 경찰상을 정립하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을 보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에 의한 국가

체 인 치안역량의 강화에 그 목 이 있다.이러한 자치경찰 도입목 에서도

가장 실 인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의 치안수요를 해결함으로써 치안에 한 주

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경찰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자치경찰은 지방정치권에 속될 수 있고,지방자치단

체의 정치 립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추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치경찰운 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무엇보다도 그 역할

과 권한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회 약자들을 상 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등이 신 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법안을 제

정하여 국 으로 자치경찰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자치경찰법

안에는 향후에 야기될 문제를 방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정립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자치경찰의 실시 범 는 경찰 본연의 기능을 사회 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즉 민생치안으로 한정하고 지역 주민에 보다 가까이 있는 기 자치단

체를 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기 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으며,기 자치단체간 재원확보능력의 격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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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치단체간 경찰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확 될 가능성이 많고, 규모ㆍ

역 사건이나 사고의 공조미흡,경찰 의 보·승진 등 인사 리의 제약,경찰 의

교육훈련 시설부족,경찰장비활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역자치단체를 심

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치경찰 실시

의 제반여건이 갖추어 진다면 기 자치단체까지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즉,양자의 장·단 을 비교하여 기 자치단체를 심으로 자치경찰을 도입

하는데 따른 문제 에 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 합의제 독임제의 각 문제 은 최소화하고 장 을 최 화하기 하여

행정 청인 경찰 원회를 두되 정책결정은 경찰 원회 소 으로 하고 집행은 경

찰기 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자치경찰의 사무는 의 의미의 행정경찰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

찰이 상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자치경찰의 사무를 국가

경찰과 복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하여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여야 한다.사무의 범 규정에 한 명확성

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경찰행정의 기본원리로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질

경우 그 사무에 하여 책임이 분명하여 지므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다.

한 자치경찰은 그 사무로 주민안 과 기 생활질서 그리고 지역경호경비업

무 등 행정사무와 식품· 생·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사건에 법 집행력을 일정부분 가질 수 있도록

단순 도,폭력,살인,음주단속 등의 일반범죄사건에 한 수사권한을 자치경찰

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경찰행정에 있어서는 엄격한 정치 립성이 요구되는데,자치경찰단장

는 장을 개방형으로 운 하는 것은 정치 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

큼 쟁 사항에 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용요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

요성이 있다.그리고 자치경찰단장 는 장에 한 임용권도 자치단체장이 행

사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시도 치안행정 원회에서 임명하여 역

조정·통제 기능의 확 와 동시에 정치 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넷째,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불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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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자치경찰에 한 국고를 보조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다.자치경찰도 자치행정의 일부인 바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지원이 되

어야 한다.이는 국가경찰이 지방자치경찰에 한 간 지휘·감독권이 되며,

국 상황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빈약한 지방재원의 확보를 해서는 국세 일부분 이양과 지방교부세의 증액

는 지방양여세의 확 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국가경찰과의 력·보완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은 등한 력 계를 유지하면서 경찰력의 운 상황 경찰통계 등을 상호 통

보하도록 하여 효율 으로 운 한다.이러한 운 을 해 상호 지원체계,시설

장비의 공동사용,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력사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그리

고 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등을 비하

여 경찰청장 는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자치단체장의 자의 운 을 방지하기 해 매년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와 성과를 지역치안 의회를 거쳐 공표하고,자치경찰사무에 한 감사 시

문성 있는 국가경찰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역 조정·통제기능의 미흡한 을 보강하기 해 시도치안행정 원

회의 조정통제 기능을 확 하여야 한다. 재의 시·도 치안행정 원회 기능에 ‘자

치경찰 간 력·공조’,‘자치경찰 장비· 산 지원에 한 사항’,‘자치경찰운

에 한 지도·감사에 한 사항 자치경찰 장을 포함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

사교류에 한 사항’등을 추가하는 등 역단 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시

도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해 시도지사를 보좌하는 치안정책 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은 체로 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에서

운용되고 자치경찰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제도 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도입모

형 채택이 요하지만,운 자의 활용능력 면에서는 조직신설 형태의 기 자치경

찰제도가 이고 변경불가분한 도입모형이다.그 지만 자치경찰 도입이 필

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법안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국단 로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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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에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행 주체자는 바로 주민이

라고 할 수 있다.주민은 경찰서비스의 상이 되는 단순한 고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 인 수 에서는 국민 체가,지역 인 수 에서는 주민들이

경찰활동의 주체이고 경찰기 이라는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주민들이 이러한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지역사회의 발 을 하여 활동하는 자치경찰에게 더욱

극 인 지원을 보낼 것이며,동시에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직 인 사활

동,지원활동,참여활동 등을 극 으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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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theimplementationofthelocalautonomysystem inKorea,various

tasksforthedecentralizationwereproposedandpromotedbythesuccessive

governments.Theintroductionofthemunicipalpolicewasproposedaspart

ofthetasksforlocalautonomysystem andthedecentralization,andevery

governmentsintendedtopromotemunicipalpolice.

RelativelyrecentlytheKoreangovernmentexaminedtheintroductionof

municipalpoliceseriously.Themunicipalpolicewasdiscussedintermittently

from thebeginningofthenationalpolicein1945butinterruptedbypolitical

andhistoricalcircumstances.AftertheKim Dae-junggovernmentadoptedthe

municipalpoliceasapoliticalagendathediscussionwasrestartedinearnest.

However,insufficientconditionholdthemunicipalpoliceintroductionbackand

finallythemunicipalpolicewasestablishedJuly1,2006byRohM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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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Meanwhile Lee Myung Bak government announced the early

implementationofthemunicipalpolicebyincludingtheintroductionofthe

municipalpoliceatthecity ·county ·districtlevelina-hundred-grand

scheme,butitcomestoastandstillduetothevariouspoliticalcircumstances.

Howeve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police dose notlead the

immediatedemocratizationofthepoliceandpublicsecurity.Themunicipal

policecanbesubordinatedtolocalpoliticalauthorityandsomemattersshould

beconsideredincluding highpossibilityofabuseofpowerinthelightof

politicalneutralityfailurebylocalauthority,theoperationaldeviationineach

municipalpoliceduetothevulnerabilityofthelocalfinance,and,aboveall,

the high possibility ofhuman rights violation on the disadvantage from

unclearroleandauthorityofthemunicipalpolice.

Inordertopreventthosematters,theestablishmentofmunicipalpolice

measuresuitabletoKoreaand itsnationwidesettlementisvital.In that

respectthisthesishasgreatsignificancetopreventpossibleissues.

Thepossiblemeasuresonthemunicipalpoliceareasfollows.

First,Consideringlow populationinbasiclocalgovernment,possibilityof

thepoliceservicegapamonglocalgovernmentscausedbyfinancingability,

lackofcooperationinlarge-scaledcases,limitationsonpersonnelmanagement

suchaspromotionortransferring,lackoftrainingfacilityforpoliceofficer

anddifficultiesinusingpoliceequipmentonlyafterimplementingmunicipal

policecentering tolocalgovernment,letting localautonomy system taking

firm rootinKorea,andbuildingfundamentalconditionsformunicipalpolice

theimplementationofmunicipalpoliceatabasiclocalgovernmentispossible.

Also in orderto minimize disadvantage ofrepresentative system and

arbitrarysystem andmaximizetheiradvantage,themeasuresthatallowsthe

policecommitteeasan administrativeofficeto makepolicy decision and

policeexecutethedecisionare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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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themunicipalpoliceworkshouldbeprescribedseparatefrom that

ofnationalpolicetomeetthepurpose.Theclarityinworkingrangeisthe

basicprincipleofpoliceadministrationinaconstitutionalstateandtheclarity

makesadministrativeresponsibilitypossible

Third,whenitcomestotherighttoappointtheheadofmunicipalpolice

letthesecurityadministrationcommitteeratherthelocalgovernorappointthe

head following recommendation from the localgovernor to expand the

adjustmentandcontrolrangebeyonditsareaatthesametimetoenhance

politicalneutrality.

Fourth,thelaw thatthegovernmentsprovidesthemunicipalpolicewith

financialsupportstopreventinequalityinpublicsecurityserviceamonglocal

governmentscausedby thefiscalself-sufficiency ofthelocalgovernment

shouldbeenacted.

Fifth,mutual supplementary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police is needed.Nationalpolice and municipalpolice should

maintaincooperationandreporttheoperationalconditionofpoliceforceand

policestatisticstoeachother.Achievingthatrelationshiprequirescompulsory

cooperational matters such as mutual support system,sharing facility

equipment,establishingnetworks.

Sixth,extending the adjustmentand controlfunction ofthe security

administration committee supplements limited the adjustmentand control

function.

Citizens take a vitalrole in implementing the municipalpolice.More

citizensshould recognizethatthey arenotonly theobjectofthepolice

servicebutalsothemainsubjectofthepoliceactivityandpolicethemselves.

Citizenswiththisrecognitionwillactivelysupportthemunicipalpolice.At

thesametimeleading citizenstotakepartin volunteering orsupporting

workcompletestruemunicipal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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